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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두기 >

본 사업은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야 하는 

사업임에 따라, 본 표준매뉴얼은 조례 및 그에 따른 사업운영기준 등을 정비하거나 

조례･기준에 미비한 사항에 관한 업무 처리에 참고하도록 하되, 본 매뉴얼과 조례･

기준이 상이할 경우 조례･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



01 아동급식 지원사업 개요 ································································· 1

02 아동급식 지원체계 ········································································ 7

03 아동급식 대상자 선정 ·································································· 13

04 아동급식 지원 및 관리 ································································· 27

[참고 1] 아동급식지원사업 우수사례 ································································· 39

[참고 2]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관리 우수사례 ····················································· 41

[참고 3] 아동급식지원 가맹점 명칭 및 표시마크 ················································· 42

05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 ······························································ 43

[참고 4] 식중독 예방수칙 및 안전한 식품 조리를 위한 10대 원칙(WHO 권고) ········ 48

[참고 5] 식중독 예방지침 ················································································ 49

06 연휴기간, 재난 및 자연재해 시 아동급식 특별대책 ··························· 59

07 행정사항 ···················································································· 65

08 기타 참고 ··················································································· 69

[참고 6] 2026년 지방자치단체별 아동급식 지원단가 ·········································· 71

[참고 7] 시･도 결식아동 급식지원 담당부서 연락처 ············································ 72

[참고 8] 민간 아동급식 지원사례 : 「선한 영향력 가게」 안내 ································ 73

09 서식 모음 ··················································································· 75





i

※ 주요 변경사항만 기재함. 세부 변경사항은 본문 확인

페이지 2025년도 페이지 2026년도 비 고

3 다. 연 혁

2025년：아동급식 단가 조정

(9,000원 → 9,500원 이상)

3 다. 연 혁

2025년：아동급식 단가 조정

(9,000원 → 9,500원 이상)

2026년：아동급식 단가 조정

(9,500원 → 10,000원 이상)

2026년 

연혁 

내용추가

4 < 연도별 아동급식 지원대상 아동 >

연도 계 기초 차상위 기타*

’15년 426,594
145,400
(34.1%)

112,591
(26.4%)

168,603
(39.5%)

’16년 385,597 
193,245
(50.1%) 

38,078
(9.9%) 

154,274
(40.0%) 

’17년 364,079 
176,564
(48.5%) 

32,503
(8.9%) 

155,012
(42.6%) 

’18년 357,127 
171,494
(48.0%)

30,608
(8.6%) 

155,025
(43.4%) 

’19년 330,014 
162,754
(49.3%) 

27,080
(8.2%) 

140,180
(42.5%) 

’20년 308,440
166,198
(53.9%)

20,676
(6.7%)

121,566
(39.4%)

’21년 302,231
173,008
(57.2%)

17,224
(5.7%)

111,999
(37.1%)

’22년 283,858
165,698
(58.4%)

15,328
(5.4%)

102,832
(36.2%)

’23년 277,394
164,509
(59.3%)

14,323
(5.2%)

98,562
(35.5%)

’24년 272,400
164,143
(60.3%)

14,69
(5.1%)

94,188
(34.6%)

(단위 : 명)

4 < 연도별 아동급식 지원대상 아동 >

연도 계 기초 차상위 기타*

’15년 426,594
145,400
(34.1%)

112,591
(26.4%)

168,603
(39.5%)

’16년 385,597 
193,245
(50.1%) 

38,078
(9.9%) 

154,274
(40.0%) 

’17년 364,079 
176,564
(48.5%) 

32,503
(8.9%) 

155,012
(42.6%) 

’18년 357,127 
171,494
(48.0%)

30,608
(8.6%) 

155,025
(43.4%) 

’19년 330,014 
162,754
(49.3%) 

27,080
(8.2%) 

140,180
(42.5%) 

’20년 308,440
166,198
(53.9%)

20,676
(6.7%)

121,566
(39.4%)

’21년 302,231
173,008
(57.2%)

17,224
(5.7%)

111,999
(37.1%)

’22년 283,858
165,698
(58.4%)

15,328
(5.4%)

102,832
(36.2%)

’23년 277,394
164,509
(59.3%)

14,323
(5.2%)

98,562
(35.5%)

’24년 272,400
164,143
(60.3%)

14,69
(5.1%)

94,188
(34.6%)

’25년 272,646
164,688

(60.4%)

14,907

(5.5%)

93,051

(34.1%)

(단위 : 명)

2025년도 

아동급식 

지원대상 

아동수 

업데이트

5 마. 지원 내용

지방자치단체 : 조식, 석식, 토･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 지원

교육청 : 학기 중 중식(학교급식)

1식 9,500원 이상 지원 권장

5 마. 지원 내용

지방자치단체 : 조식, 석식, 토･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 지원

교육청 : 학기 중 중식(학교급식)

1식 10,000원 이상 지원 권장

권고 

지원단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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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

(이하 표 생략)

16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26.6)>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49,590 14,045 51,961

2인 78,652 20,059 79,090

3인 100,462 20,059 100,660

4인 121,993 49,007 122,884

5인 141,603 70,283 143,088

6인 161,369 97,055 162,776

7인 178,004 115,356 179,690

8인 197,474 137,188 199,944

9인 216,349 149,436 219,386

10인 232,894 168,534 236,381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변경

<신  설> 17 < 4유형(바우처형 사업) 소득재산조사 판정기준

(’26.7~) >

(단위: 원)

가구

원수

’26년 

기준중위소득

아동급식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52%)

1인 2,564,238 1,333,404

2인 4,199,292 2,183,632

3인 5,359,036 2,786,699

4인 6,494,738 3,377,264

5인 7,556,719 3,929,494

6인 8,555,952 4,449,095

7인 9,515,150 4,947,878

8인 10,474,348 5,446,661

9인 11,433,546 5,945,444

10인 12,392,744 6,444,227

4유형

(바우처형 

사업) 

소득재산

조사 

판정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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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건강보험료 판정방식은 

’26.6월까지만 적용하며, 이후 신규 대상자는 소득

재산조사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지원 결정(’26.7월부터 

행복e음 시스템 내 ‘소득재산조사’ 방식 도입)

※ ’26.6월까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으로 지원 

결정된 계속지원 대상자는 다음 재판정 도래 시까지 

자격 인정 가능

  예시 1 ’25년 6월까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으로 지원 결정된 기존 대상자는 ’26년 

5~6월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에 따른 

재판정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 가능

  예시 2 ’25년 7월~’26년 6월까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으로 지원 결정된 기존 

대상자는 ’27년 5~6월 4유형 소득재산

조사 판정 기준에 따른 재판정 도래 시

까지 자격 유지

☞ 판정방식 변경에 따른 정기 재판정 관련 한시 적용사항이며, 

급식지원 결격사유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 등 변동사항에 

대한 미조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p.25 � 급식 

담당자의 수시 재판정 참고)

□ 4유형(바우처형 사업) 소득재산조사 개요 
※ 세부내용 p.20~22 참고

○ 소득재산 조사항목 : 38개(소득 14, 재산 21, 공제3), 

금융재산･부채 미포함

○ 조사방식 : 공적자료 중심 소득인정액 산식 적용

(행복e음 시스템 활용)
  * 근로소득 정률 공제(30%),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 적용

○ 가구구성 : 주민등록에 기재된 자로 서비스이용자 

및 배우자,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아동은 형제･자매 포함)
   * 타 주소지에 등재된 부모 및 미성년 형제･자매 포함  

○ 전달체계 : 기존방식 유지하되, 소득재산조사 및 

결정*은 지자체 사업팀에서 수행
   * 기존 건강보험료 확인(읍･면･동) 판정방식과 달리 소득

재산조사 및 결정은 시･군･구 권한

18 신청서류

< 제출 증빙서류(급식지원대상자 ➞ 지자체)의 예시 >

분  류 설  명

소득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19 신청서류

< 제출 증빙서류(급식지원대상자 ➞ 지자체)의 예시 >

분  류 설  명

소득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건강보험료 판정

기준 적용 시까지(~’26년 6월)만 적용

  ※ ’26년 7월부터 변경되는 소득재산조사 

판정방식에 따라 소득･재산은 공적자료로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 서류 제출 최소화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신청서류

(소득확인)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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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조사방법

- <신  설>

  * <신  설>

19 조사방법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의 선정

기준 적합 여부 판정(소득･재산조사)은 시･군･

구 사업팀에서 실시

  * 읍･면･동에서는 소득･재산조사 및 결정을 제외하고는 

기존 조사방법에 따라 신청서류, 지원대상 유형, 결식

우려 여부 등 조사결과를 시･군･구에 보고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소득재산

조사 판정 

조사방법 

추가

19-20
※ 참고 : 소득조사 

가구원 수 산정

(이하 생략)

20-22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소득재산조사 

판정 기준>

가구원 수 산정

- 가구원의 범위 

구분 가구원 범위

① 
동일 
주민
등록

∙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아동 
기준 부모･조부모, 형제자매 포함)
* 성인(19세 이상) 형제자매의 경우 가구원 

포함 여부를 신청자가 선택하도록 함

②
별도 
주민
등록

∙ 타 주소지에 등재된 부모 및 미성년 
형제자매
* 성인(19세 이상) 형제자매의 경우 가구원 

포함 여부를 신청자가 선택하도록 함
* (예시)

  ❶(타 주소지) 아버지, (같은 주소지) 
어머니, 자녀 2명 → 4인가구

  ➋(타 주소지) 부모, (같은 주소지) 자녀
2명, 조부모 2명 → 6인가구

  ❸(타 주소지) 아버지, 자녀 (같은 주소지) 
어머니, 자녀 1명, 조부모 1명 → 
5인가구

③ 
외국인

∙ 아동의 부 또는 모

  ※ (가구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아동의 부(모)･형제(자매)가 

군 복무 중(의무복무 한정)이거나 재소자인 경우, 아동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 형제(자매), 

이혼소송 중인 부모도 가구원에서 제외 가능, 행방불명

된 부(모)

- 가구 범위 확정 절차

   ①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자(세대원)를 

조회하여 일괄 등록

   ②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및 상담을 통해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 추가

   ③ 제외할 가구원을 확인하여 삭제

   ④ 보장가구원의 관계는 아동을 기준으로 관계 결정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소득재산

조사 판정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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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 수 산정 처리 절차

① 동일 

주민등록상 

가구원 등록

② 별도 

주민등록상 

포함될

가구원 추가 

(담당자 확인)

③ 가구원에서 

제외되는 자 

삭제

(담당자 확인)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원을 

조회하여 일괄 

등록

-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및 

상담을 통해 

포함될 가족 

확인 후 추가

- 제외대상을 

확인하여 

삭제

동일 

주민등록상 

가구원 등록

포함될 가구원 제외할 가구원

∙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 아동 기준 

부모･조부모, 

형제자매 

포함

* 성인(19세 

이상) 

형제자매의 

경우 

가구원 포함 

여부를 

신청자가 

선택하도록 

함

∙ 부모 및 

미성년 

형제자매

* 성인(19세 

이상) 

형제자매의 

경우 가구원 

포함 여부를 

신청자가 

선택하도록 

함

∙ 아동의 부(모)･ 

형제(자매)가 

군 복무중 

(의무 복무 

한정) 이거나 

재소자인 

경우

∙ 아동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 

형제(자매)

* 이혼소송 

중인 부모도 

가구원에서 

제외 가능

∙ 행방불명된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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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조사(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선정기준 

판정 시 활용)   

   * 2025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참고(104쪽~)

1. 소득재산 조사항목 : 소득･재산･공제 총 38개 

항목, 금융재산･부채 미포함

대 중(소) 세목 대 중(소) 세목

소득

(14)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재산

(21)

일반

재산

(토지)

토지(논)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토지(대지)

재산소득

(임대소득)

임대소득 토지(임야)

이자소득

(국세청)
토지(기타)

기타소득

(공적이전

소득)

국민연금급여 일반

재산 

(임차

보증금)

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사학퇴직연금

급여

일반

재산 

(선박/

항공기)

선박공무원퇴직연금

급여

항공기군인퇴직연금

급여

일반

재산

(입주권)

조합원입주권수기

별정우체국연금

일반

재산

(분양권)

분양권수기
실업급여

일반

재산

(회원권)

골프회원권산재보험급여

(휴업급여) 콘도미니엄

회원권산재보험급여

(장해급여) 승마회원권

산재보험급여

(유족급여)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산재보험급여

(상병보상금)

재산

(21)

일반재산 

(건축물)

건축물(건물) 요트회원권

건축물(시설물) 자동차 자동차

건축물(기타)

공제

(3)

소득

공제 

(근로

소득

공제)

만65세이상 

근로 및 

사업소득

일반재산

(주택)
주택

장애인 근로 및 

사업소득수기

일반재산

(토지)
토지(밭)

만29세 이하 

수급자 근로 및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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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인정액 산식

  - 소득재산조사 표준화 1~3유형 중 자산조사 엄격성이 

가장 낮은 3유형(기초연금형 사업군)을 기초로 적용

   • 근로소득 공제 및 소득환산율 : 건보로 활용 시와 

달리 직장가입자의 재산 고려에 따른 수급자격 변

동충격 완화를 위해, 가장 낮은 수준의 소득환산율

(연 4%) 및 근로소득 정률 공제(30%) 적용

   • 기본재산 공제 : 4유형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타 

제도와 동일하게 지역별 공제 적용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0.7(근로소득공제 30%) 

+ 기타소득 - 공제*

   * 장애인, 만34세 이하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전액, 만65세 

이상 근로 및 사업소득은 50%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기본재산액(지역별 공제)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구분기준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의 ‘구’, 도･농

복합군 포함, 특례시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도의 ‘군’

  - 공적자료 확인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방식으로 

최대한 간소하게 판정하되, 부적합 결정된 대상자가 

이의신청 등 절차에 따라 소명 시 소득재산 관련 

증빙자료 확인 필요

21 � 선정결과 통지(시･군･구청장)

<신  설>

23 � 선정결과 통지(시･군･구청장)

대상자가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에 따라 신규 선정된 경우, 판정방식 

변경(소득재산조사) 및 재판정에 따라 자격변

동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판정방식 변경 

사전고지 안내

22 다. 계속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재판정

� 시기 및 대상자

  대상자：전년도 상반기 중 선정된 지원대상자

(여름방학 급식대상자)

   * <신  설>

23~24 다. 계속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재판정

� 시기 및 대상자

  대상자：전년도 상반기 중 선정된 지원대상자

(여름방학 급식대상자)

   * 재판정 대상자는 매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조회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재판정 관련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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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정 대상자 조사(∼6.15)

- <신  설>

� 재판정 대상자 조사(∼6.15)

- ’26년 재판정 대상자 중 대상 유형이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 가구 아동의 경우, 기존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으로 적합여부 조사

  ※ 소득재산조사 판정기준은 ’26년 7월부터 적용되므로 

’26년 재판정 대상자는 적용 제외(단, 적용 제외는 

‘정기 재판정’ 시에만 해당되며, 급식지원 결격사유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 등 수시 재판정 미조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

  ※ 대상자가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판정 외의 

지원기준(p.16 참고)에 적합한 경우 해당 기준으로 

선정 가능

23 � 계속지원 대상자 선정(∼6.30) 및 통보 : 3.나.

�~�(p.21)의 절차와 동일

급식 담당자는 재판정 결과를 사회보장정보

시스템(행복e음)에 반드시 입력

  ※ <신  설>

25 � 계속지원 대상자 선정(∼6.30) 및 통보 : 3.나.

�~�(p.22)의 절차와 동일

급식 담당자는 재판정 결과를 사회보장정보

시스템(행복e음)에 반드시 입력

  ※ ’26년 재판정 결과 기준중위소득 52%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으로 계속지원 선정된 대상자의 경우, 

’26.7월 판정방식 변경(소득재산조사) 안내와 함께 

다음연도 재판정(수시 포함) 시 변경된 판정방식(소득

재산조사) 적용에 따라 자격 변동될 수 있음을 안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재판정 관련 

계속지원 

대상자 

안내사항 추가

27 다. 급식단가 : 1식당 9,500원 이상

아동이 균형 잡힌 영양 및 발달단계에 필요한 

칼로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연령별 차등 단가 

적용 가능

29 다. 급식단가 : 1식당 10,000원 이상

아동이 균형 잡힌 영양 및 발달단계에 필요한 

칼로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연령별 차등 단가 

적용 가능

단가인상 

내용 수정

34 아. 급식카드 제공 및 관리

� 급식카드 제공

  급식 가맹점 확대 및 대상아동의 낙인감 해소 

등을 위해 기존 MS(Magnetic Stripe, 자기선) 

방식의 카드를 IC(Integrated Circuit, 직접

회로) 방식의 카드로 교체하고, 일반 카드 형식

으로 제공

36 아. 급식카드 제공 및 관리

� 급식카드 제공

  급식 가맹점 확대 및 대상아동의 낙인감 해소 

등을 위해 기존 MS(Magnetic Stripe, 자기선) 

방식의 카드를 IC(Integrated Circuit, 직접

회로) 방식의 카드로 교체하고, 카드 디자인을 

일반 카드와 동일한 형식으로 제공

급식카드 

낙인감  해소 

위한 내용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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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한 급식카드발급시스템

개선 사례>

(이하 내용 생략)

38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한 급식카드발급시스템

개선 사례>

시도 개선내용

서울

-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을 8개 업종(한･중･

일･양식, 일반음식점, 제과점, 편의점 

등)으로 제한

- 심야시간대(23:00~06:00) 결제 불가 

조치

- 아동급식카드 앱(서울시 꿈나무카드) 내 

부정사용 금지 안내문 게시

경기

- G드림카드 신규 대상자 등록 시 보건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 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

보시스템(행복e음)과 연계하여 실제 

급식대상 여부를 확인

- 가상정보 입력 후 허위카드를 발급받는 

부정수급을 원천봉쇄하고, 시스템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

전북

(남원시)

- 부정사용에 대한 경고문구를 아동급식

카드 뒷면에 표기

- 아동급식카드 누리집(푸르미코리아)에 

부정사용 방지 관련 팝업, 공지사항 

개설

- 장기간 카드 미사용 관련 실태조사 

및 상시 관리

카드발급

시스템 

개선사례 

현행화

37 <참고 1> 아동급식지원사업 우수사례

□ <신 설>

40 <참고 1> 아동급식지원사업 우수사례

□ 인천광역시 민관협력을 통한 아동급식카드 운영 

개선

(이하 생략)

아동급식

지원사업 

우수사례 

추가

38 <참고 2>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관리 우수사례

□ 서울특별시-신한카드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예측모형 구축･운영

(이하 내용 생략)

41 <참고 2>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관리 우수사례

□ 서울특별시-신한카드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예측모형’ 도입･운영

(이하 내용 생략)

가맹점 관리 

우수사례 

현행화

69 <참고 6> 2025년 지방자치단체별 아동급식 지원단가 

(표 생략)

71 <참고 6> 2026년지방자치단체별 아동급식 지원단가

(표 생략)

내용

현행화

70 <참고 7> 시･도 결식아동 급식지원 담당부서 연락처 

(표 생략)

72 <참고 7> 시･도 결식아동 급식지원 담당부서 연락처 

(표 생략)

담당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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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6 <서식1호>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이하 내용 생략)

77~78 <서식1호>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앞쪽 생략)

(뒤쪽)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

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

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

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

정보(본인, 배우자, 2촌 이내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 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급여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사항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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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급식 지원사업 개요

아동급식 지원사업 개요1

가. 목 적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나. 법적 근거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제2항제3호,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지원

다. 연 혁

2000년：아동급식(석식) 사업 실시

2001년：조식 지원 

2004년：방학, 토･공휴일 중 취학아동 중식 지원이 교육부에서 이관, 겨울방학 중식지원 

대상 확대

2005년：아동급식 지원사업 지방이양

2009∼2010년：경제위기로 인한 결식아동 증가에 따라 한시적 국비 지원

2018년：급식단가 조정(3,500원 → 4,000원)

2019년：아동급식 온라인(복지로) 신청 개시(2019.1.30.)

2020년：급식단가 조정(4,000원 → 5,000원 이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아동급식 신청 가능(3.11.~)

2021년：급식단가 조정(5,000원 → 6,000원 이상)

2022년：급식단가 조정(6,000원 → 7,000원 이상)

2023년：아동급식 단가 조정(7,000원 →8,000원 이상)

2024년：아동급식 단가 조정(8,000원 →9,000원 이상)

2025년：아동급식 단가 조정(9,000원 →9,500원 이상)

2026년：아동급식 단가 조정(9,500원 →10,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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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 가정의 아동이면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등 추천에 따라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원 결정

  *** 아동복지프로그램을 통해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식사분에 대하여 급식카드 등 다른 형태의 급식지원 

중복 이용 불가

아동보다 높은 연령의 형제･자매 유무 및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을 수 있는 여건 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 결정

- 지원 결정 시, 도시락 배달 및 아동급식 카드 등 아동에게 적합한 지원방법을 선택하여 지원

연도 계 기초 차상위 기타*

’15년 426,594 145,400(34.1%) 112,591(26.4%) 168,603(39.5%)

’16년 385,597 193,245(50.1%) 38,078(9.9%) 154,274(40.0%) 

’17년 364,079 176,564(48.5%) 32,503(8.9%) 155,012(42.6%) 

’18년 357,127 171,494(48.0%) 30,608(8.6%) 155,025(43.4%) 

’19년 330,014 162,754(49.3%) 27,080(8.2%) 140,180(42.5%) 

’20년 308,440 166,198(53.9%) 20,676(6.7%) 121,566(39.4%)

’21년 302,231 173,008(57.2%) 17,224(5.7%) 111,999(37.1%)

’22년 283,858 165,698(58.4%) 15,328(5.4%) 102,832(36.2%)

’23년 277,394 164,509(59.3%) 14,323(5.2%) 98,562(35.5%)

’24년 272,400 164,143(60.2%) 14,069(5.2%) 94,188(34.6%)

’25년 272,646 164,688(60.4%) 14,907(5.5%) 93,051(34.1%)

(단위 : 명)

※ 출처 : 행복e음(사회보장통계시스템)

* 한부모, 긴급복지,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지역아동센터･복지관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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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급식 지원사업 개요

마. 지원 내용

지방자치단체 : 조식, 석식, 토･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 지원

교육청 : 학기 중 중식(학교급식)

1식 10,000원 이상 지원 권장

< 급식지원 권고 단가 결정 방법 : 아동복지법(’22.6.21. 시행) 등 개정내용 >

아동복지법 개정 :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 결정

  - (제35조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제35조 제5항 개정)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 (제36조 제1항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

단가를 결정할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물가상승률을 계산할 때에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품목별 소비자물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2. 6. 21.>

< 연도별 아동급식비 지원단가 현황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권고단가 4,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9,500 10,000

자치구별

지원단가

4,000~

6,000

4,500~

7,000

4,500~

9,000

5,000~

9,000

6,000~

9,000

8,000~

9,000

8,000~

10,000

9,500~

10,500

9,500~

11,000

(단위 : 원)

바. 신청방법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서류 : 급식신청서, 기타 대상자선정을 위한 증빙자료(p.18~19 참조)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 사무소) 직접방문 및 

전화, 전자우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서류 제출

신청절차 : (신청) 이웃, 학교, 아동 및 보호자 등 → (접수･조사) 읍･면･동 → (선정) 시･군･구 

및 아동급식위원회 → 급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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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아동급식 지원체계

지원 흐름도

주요 주체별 담당업무

구분 주요 업무

보건복지부 ∙ 아동급식 관련 법･제도 총괄(표준매뉴얼 등)

시･도

∙ 관할 시･군･구 아동급식 재정 지원, 분담 및 통계 총괄

∙ 아동급식 전반(예산 등)에 대한 점검, 지도

∙ 관할 시･군･구 아동급식 신청 안내 및 홍보

시･군･구 및 

아동급식위원회

∙ 아동급식 운영 및 관리, 예산확보, 홍보 및 안내

∙ 아동급식 지원체계 구성･운영

교육청

∙ 각 학교에 급식신청 안내서 및 급식신청서 배포

∙ 학기 중 중식 지원

∙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예산(시･도교육비특별회계) 지원

읍･면･동

∙ 아동급식지원 신청 안내 및 홍보

∙ 아동급식 신청 접수 및 조사(재판정 포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아동급식 지원기준 적합 아동의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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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 지원체계

2026년도 결식 아동 급식(지방이양) 업무 표준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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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급식 지원체계

아동급식 지원체계2

가. 조례 제정

근거 :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제5항

제35조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

제3호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022.6.21. 시행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급식지원) 제1항>

제36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할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물가상승률을 

계산할 때에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품목별 소비자물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2. 6. 21.>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급식의 효율적 지원에 필요한 지원체계, 지원대상자 선정 및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조례로 규정

나. 아동급식위원회 설치･운영

� 설 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등을 위하여 ‘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함. 다만, 조례로 타 위원회에 아동급식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별도 

설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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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능

급식지원 대상아동의 조사 및 결정,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시행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관리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예 아동급식지킴이 및 급식아동후원회 운영 관련, 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등

� 구 성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아동급식위원회에서 호선 등 

자율적으로 선출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 대행이 어려울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 대행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함.

위원은 아래의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 관계 공무원(아동급식업무 담당 공무원 등)

- 학부모 대표

-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아동급식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군･구청장이 지명(지명이 없는 경우 아동급식 담당 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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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급식 지원체계

� 운 영

방학(여름･겨울방학 등) 기간 전 정례회의(연 2회 이상) 개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회의 개최

※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다. 아동급식지킴이 설치･운영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감시 등 모니터링 실시를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설치 가능

이･통･반장 및 학부모, 교사, 영양사, 시민･종교단체 등 자원봉사자로 구성

라. 급식아동후원회 설치･운영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급식 외 정서적 지원, 결연 등 후원에 관한 지원 등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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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 대상자 선정

2026년도 결식 아동 급식(지방이양) 업무 표준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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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급식 대상자 선정

아동급식 대상자 선정3

가. 선정기준

�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 (참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18세 이상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전공과(「초･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재학 중인 아동도 

지원 가능함에 유의

   ※ 고등학교 재학 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시기와 상관없이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예 2026년도에 고3인 학생의 재학기간은 2026.3 ~ 2027.2월 말까지임

� 지원대상(「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36조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

식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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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①~⑥ 대상자 중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참고 :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

1.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받는 경우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다만, 시･군･구에서 확대 지원하는 경우, 해당 기준중위소득에 따름

<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26.6.) >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49,590 14,045 51,961

2인 78,652 20,059 79,090

3인 100,462 20,059 100,660

4인 121,993 49,007 122,884

5인 141,603 70,283 143,088

6인 161,369 97,055 162,776

7인 178,004 115,356 179,690

8인 197,474 137,188 199,944

9인 216,349 149,436 219,386

10인 232,894 168,534 236,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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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급식 대상자 선정

< 4유형(바우처형 사업) 소득재산조사 판정기준(’26.7.~) >
(단위: 원)

가구원수 ’26년 기준중위소득
아동급식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52%)

1인 2,564,238 1,333,404

2인 4,199,292 2,183,632

3인 5,359,036 2,786,699

4인 6,494,738 3,377,264

5인 7,556,719 3,929,494

6인 8,555,952 4,449,095

7인 9,515,150 4,947,878

8인 10,474,348 5,446,661

9인 11,433,546 5,945,444

10인 12,392,744 6,444,227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건강보험료 판정방식은 ’26.6월까지만 적용하며, 이후 신규 대상자는 소득재산조사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지원 결정(’26.7월부터 행복e음 시스템 내 ‘소득재산조사’ 방식 도입)

※ ’26.6월까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으로 지원 결정된 계속지원 대상자는 다음 재판정 도래 시까지 자격 

인정 가능

   예시 1 ’25년 6월까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으로 지원 결정된 기존 대상자는 ’26년 5~6월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에 따른 재판정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 가능

   예시 2 ’25년 7월~’26년 6월까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으로 지원 결정된 기존 대상자는 ’27년 5~6월 

4유형 소득재산조사 판정 기준에 따른 재판정 도래 시까지 자격 유지

☞ 판정방식 변경에 따른 정기 재판정 관련 한시 적용사항이며, 급식지원 결격사유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 

등 변동사항에 대한 미조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p.25 � 급식 담당자의 수시 재판정 참고)

□ 4유형(바우처형 사업) 소득재산조사 개요 ※ 세부내용 p.20~22 참고

○ 소득재산 조사항목 : 38개(소득 14, 재산 21, 공제 3), 금융재산･부채 미포함

○ 조사방식 : 공적자료 중심 소득인정액 산식 적용(행복e음 시스템 활용)

   * 근로소득 정률 공제(30%),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 적용

○ 가구구성 : 주민등록에 기재된 자로 서비스이용자 및 배우자,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아동은 형제･자매 포함)

   * 타 주소지에 등재된 부모 및 미성년 형제･자매 포함  

○ 전달체계 : 기존방식 유지하되, 소득재산조사 및 결정*은 지자체 사업팀에서 수행

   * 기존 건강보험료 확인(읍･면･동) 판정방식과 달리 소득재산조사 및 결정은 시･군･구 권한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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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행복e음 입력 시 지원대상 (1)에 해당되는 아동이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2)로 입력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 행복e음 입력 시 지원대상 (1)에 해당되는 아동이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2)로 입력

나. 지원대상 아동 선정

� 사전안내

연중 안내

- 시･도 및 시･군･구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을 신청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복지관, 이･통･반장 및 지역신문, 지역 게시판, 지자체 누리집 게재 

및 안내문 배포 등을 통해 적극 홍보

방학 전 안내

-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게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안내서<서식 6호>’를 수정하여 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통보

- 각 학교는 방학 중 급식지원 필요 아동이 학교 및 읍･면･동에 빠짐없이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방학 시작 전에 전교생에게 배포

  * 방학중 급식지원 신청안내서<서식 6호> 및 아동급식 신청서<서식 1호>

  ※ 여름방학 급식지원 대상자는 겨울방학에도 계속 지원하므로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이 불필요함을 같이 안내

� 신청(추천)자 및 신청서류

신청(추천)자

- 아동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

- 학교장, 통장, 반장, 이장, 아동급식 위원 등을 통한 추천

- 지역사회,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등을 통한 추천

신청서류

- 급식신청서<서식 1>,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 공부상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제출 생략 등 급식대상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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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급식 대상자 선정

< 제출 증빙서류(급식지원대상자 ➞ 지자체)의 예시 >

분  류 설  명

소득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건강보험료 판정기준 적용 시까지(~’26년 6월)만 적용

  ※ ’26년 7월부터 변경되는 소득재산조사 판정방식에 따라 소득･재산은 공적자료로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 서류 제출 최소화

지원사유

- 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맞벌이 가구의 자격확인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가능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 사무소) 직접방문, 전자우편,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

  ※ 방문신청 시 낙인감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

  ※ 온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므로 실거주지와 다를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 아동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아동급식 신청가능

(’20.3.11.(수)부터)

신청기간：연중 상시

� 급식신청(추천) 아동의 조사

조사내용

- 급식신청 아동, 추천받은 아동의 결식우려 여부 확인 등

- 소득･재산조사

조사방법

- 읍･면･동 급식 담당자는 급식 신청 아동의 대상자 선정기준 적합 여부, 급식지원 형태 

및 급식지원 시기* 등을 ‘급식지원 아동 조사표<서식 2호>’에 따라 조사

  * 연중 조･중･석식, 학기중 평일 조･석식, 학기중 토･공휴일 조･중･석식, 방학중 조･중･석식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의 선정기준 적합 여부 판정(소득･재산조사)은 

시･군･구 사업팀에서 실시

  * 읍･면･동에서는 소득･재산조사 및 결정을 제외하고는 기존 조사방법에 따라 신청서류, 지원대상 유형, 

결식우려 여부 등 조사결과를 시･군･구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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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식우려 여부 조사 시 병원 진단서, 근로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담당자는 유선 또는 현장 방문상담 등을 통해 조사

  ※ 아동 또는 보호자 상담(전화 또는 현장 방문상담)을 통하여 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및 소득요건을 조사하되, 

보호자 부재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통･반장, 이웃 등의 협조하에 조사 가능

  ※ 증빙자료를 담당자의 유선･현장방문 상담으로 대체하는 경우, 상담내용 및 출장내역 등을 기록할 것

- 긴급복지를 신청한 가구가 아동이 있는 가구인 경우, 해당 아동이 아동급식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같이 조사

- 방학기간 등 급식지원 필요여부 조사 시 아동 및 보호자의 심리적 상처 등 낙인감(stigma)

방지에 유의

시스템에 조사결과 입력

-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필요한 급식지원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입력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소득재산조사 판정 기준 >

가구원 수 산정

- 가구원의 범위 

구분 가구원 범위

① 동일 

주민등록

∙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아동 기준 부모･조부모, 형제자매 포함)

* 성인(19세 이상) 형제자매의 경우 가구원 포함 여부를 신청자가 선택하도록 함

② 별도 

주민등록

∙ 타 주소지에 등재된 부모 및 미성년 형제자매

* 성인(19세 이상) 형제자매의 경우 가구원 포함 여부를 신청자가 선택하도록 함

* (예시)

  ❶(타 주소지) 아버지, (같은 주소지) 어머니, 자녀 2명 → 4인가구

  ➋(타 주소지) 부모, (같은 주소지) 자녀 2명, 조부모 2명 → 6인가구

  ❸(타 주소지) 아버지, 자녀 (같은 주소지) 어머니, 자녀 1명, 조부모 1명 → 5인가구

③ 외국인 ∙ 아동의 부 또는 모

※ (가구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아동의 부(모)･형제(자매)가 군 복무 중(의무복무 한정)이거나 재소자인 경우, 아동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 형제(자매), 이혼소송 중인 부모도 가구원에서 제외 가능, 행방불명된 부(모)

- 가구 범위 확정 절차

①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자(세대원)를 조회하여 일괄 등록

②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및 상담을 통해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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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외할 가구원을 확인하여 삭제

④ 보장가구원의 관계는 아동을 기준으로 관계 결정

- 가구원 수 산정 처리 절차

① 동일 주민등록상 
가구원 등록

② 별도 주민등록상 포함될
가구원 추가(담당자 확인)

③ 가구원에서 제외되는 자 
삭제(담당자 확인)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원을 
조회하여 일괄 등록

-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및 상담을 
통해 포함될 가족 확인 후 추가

- 제외대상을 확인하여 삭제

동일 주민등록상 
가구원 등록

포함될 가구원 제외할 가구원

∙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 아동 기준 부모･조부모, 형제자매 

포함
  * 성인(19세 이상) 형제자매의 경우 

가구원 포함 여부를 신청자가 선택

하도록 함

∙ 부모 및 미성년 형제자매
* 성인(19세 이상) 형제자매의 경우 가구원 

포함 여부를 신청자가 선택하도록 함

∙ 아동의 부(모)･형제(자매)가 군 복무
중(의무 복무 한정) 이거나 재소자인
경우

∙ 아동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 형제(자매)
* 이혼소송 중인 부모도 가구원에서 제

외 가능

∙ 행방불명된 부(모)

소득･재산 조사(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선정기준 판정 시 활용)

* 2025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참고(104쪽~)

1. 소득재산 조사항목 : 소득･재산･공제 총 38개 항목, 금융재산･부채 미포함

대 중(소) 세목 대 중(소) 세목

소득

(14)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재산

(21)

일반재산(토지)

토지(논)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토지(대지)
재산소득

(임대소득)

임대소득 토지(임야)

이자소득(국세청) 토지(기타)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일반재산 

(임차보증금)

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사학퇴직연금급여
일반재산 

(선박/항공기)

선박공무원퇴직연금급여
항공기군인퇴직연금급여

일반재산(입주권) 조합원입주권수기별정우체국연금
일반재산(분양권) 분양권수기실업급여

일반재산(회원권)

골프회원권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콘도미니엄회원권산재보험급여(장해급여)

승마회원권산재보험급여(유족급여)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산재보험급여(상병보상금)

재산

(21)

일반재산(건축물)
건축물(건물) 요트회원권

건축물(시설물) 자동차 자동차
건축물(기타) 공제

(3)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만65세이상 근로 및 사업소득
일반재산(주택) 주택 장애인 근로 및 사업소득수기
일반재산(토지) 토지(밭) 만29세 이하 수급자 근로 및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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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자 보고 및 선정

보고(아동급식위원회 및 읍･면･동장)

- 급식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급식지원 대상을 추천하는 아동은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대상여부를 결정한 

후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이라 할지라도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부 불요

-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의 경우 읍･면･동에서 우선 지원하고 추후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선정(시･군･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아동의 급식지원 필요여부, 지원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판단한 

후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

2. 소득인정액 산식

- 소득재산조사 표준화 1~3유형 중 자산조사 엄격성이 가장 낮은 3유형(기초연금형 

사업군)을 기초로 적용

• 근로소득 공제 및 소득환산율 : 건보로 활용 시와 달리 직장가입자의 재산 고려에 

따른 수급자격 변동충격 완화를 위해, 가장 낮은 수준의 소득환산율(연 4%) 및 근로소득 

정률 공제(30%) 적용

• 기본재산 공제 : 4유형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타 제도와 동일하게 지역별 공제 적용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0.7(근로소득공제 30%) + 기타소득 - 공제*

  * 장애인, 만34세 이하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전액, 만65세 이상 근로 및 사업소득은 50%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기본재산액(지역별 공제)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구분기준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도의 ‘군]

- 공적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소득재산 조사방식으로 최대한 간소하게 판정하되, 부적합 

결정된 대상자가 이의신청 등 절차에 따라 소명 시 소득재산 관련 증빙자료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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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입력한 급식지원 대상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 후 보고한 급식지원 대상 아동

급식담당자는 급식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아동급식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 

아동’ 및 ‘긴급지원 아동’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반드시 입력

� 선정결과 통지(시･군･구청장)

대상자 선정 후 지체없이 아동급식지원 결정통지서<서식 3호> 또는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통지서<서식 4호>에 따라 신청자(보호자)에게 통지

- 통지내용：급식지원 적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급식지원 방법 등

  ※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서식 3호>외에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우편 등으로 통보 가능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결과<서식 4호> 및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이의신청서<서식 5호>를 동봉

※ 이의신청 절차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참고

대상자가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에 따라 신규 선정된 경우, 판정방식 

변경(소득재산조사) 및 재판정에 따라 자격변동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

다. 계속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재판정

� 시기 및 대상자

시 기 : 5∼6월

대상자*：전년도 상반기 중 선정된 지원대상자(여름방학 급식대상자)

* 재판정 대상자는 매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조회

- 여름방학 급식대상자 선정 이후 하반기에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익년도 재판정 시 계속 

지원 필요 여부만 확인

  ※ 상, 하반기 구분 기준은 급식지원 시작일이 아니라 대상자 선정일 기준

  예 5월 중 급식대상자 선정되었으나 7월 방학부터 급식지원：재판정 대상에 해당

- 연중 조･석식,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방학 중 중식 등 모든 급식유형을 재판정



24

� 재판정 대상자 선정(시･군･구청장)

재판정 대상자 선정(∼5.10)

- 재판정 대상 중 타 지자체로 전출한 자는 해당 지자체로 이송(기한 준수)

재판정 대상자 통보(∼5.15)

- 재판정 대상자로 결정된 아동 명단을 읍･면･동 및 아동급식위원회에 통보

- 명단 통보 시 전년도 대상 선정사유, 소득기준 및 급식지원 방법 등 기본정보 제공

� 재판정 대상자 조사(∼6.15)

읍･면･동장은 대상 아동 가구의 소득･재산 및 가구여건 변화 등 대상기준 적합여부를 조사

- 전년도 하반기(여름방학 이후) 중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방문, 전화 등으로 계속지원 필요 

여부만 확인(소득 및 가정환경 등에 대한 조사는 생략)

- 아동급식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 반드시 보호자 상담 및 방문을 통하여 

기준 부합여부 재확인

  ※ 아동급식 대상자 재판정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 요구를 3회 이상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급식지원 결정을 

취소될 수 있음을 충분히 고지할 것

- 소득･재산 및 가정환경 조사 등의 절차는 신규 신청자 조사절차와 동일

- ’26년 재판정 대상자 중 대상 유형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아동의 경우, 기존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으로 적합여부 조사

  ※ 소득재산조사 판정기준은 ’26년 7월부터 적용되므로 ’26년 재판정 대상자는 적용 제외(단, 적용 제외는 

‘정기 재판정’ 시에만 해당되며, 급식지원 결격사유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 등 수시 재판정 미조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

  ※ 대상자가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판정 외의 지원기준(p.16 참고)에 적합한 경우 해당 기준으로 

선정 가능

전년도 아동급식위원회 결정을 통해 선정된 아동은 여름방학 전에 아동급식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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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급식 대상자 선정

� 아동급식 지원 결격사유 발생 통보(∼6.25)

보호자 등이 재판정 대상자의 급식지원 여부 결정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요구를 3회 이상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급식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보호자 등에 안내

  ※ 증빙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담당자는 유선 또는 현장 방문상담 등을 통해 조사

- 급식지원 결정을 취소한 후 보호자 등이 아동 급식 지원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 급식지원 대상 여부를 신속히 검토한 후 급식지원 결정･안내 

� 계속지원 대상자 선정(∼6.30) 및 통보 : 3.나.�~�(p.22)의 절차와 동일

급식 담당자는 재판정 결과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반드시 입력

※ ’26년 재판정 결과 기준중위소득 52%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으로 계속지원 선정된 대상자의 경우, 

’26.7월 판정방식 변경(소득재산조사) 안내와 함께 다음연도 재판정(수시 포함) 시 변경된 판정방식(소득재

산조사) 적용에 따라 자격 변동될 수 있음을 안내

� 급식담당자의 수시 재판정

본인 또는 제3자의 신고서류 등 증빙자료를 통해 급식지원 결격사유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나 자격(기초생활수급, 한부모 등) 탈락으로 지원기준을 초과(단, 다른 지원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하는 경우 등에는 정기 재판정 기간이 아니더라도 담당자가 수시로 

재판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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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 지원 및 관리

2026년도 결식 아동 급식(지방이양) 업무 표준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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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급식 지원 및 관리

아동급식 지원 및 관리4

가. 급식제공 주체 및 재원 부담

� 급식제공 주체

취학아동의 경우 연중 조･석식은 지방자치단체, 학기 중 중식은 교육청(학교급식) 지원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은 교육청으로부터 시･도교육비특별회계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

방학 중 중식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 학기중에 재학 중인 급식 대상자에게 재택학습, 임시휴교 등 학사일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누락없이 급식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시･군･구 급식 담당자는 해당 지역 교육청 누리집에 공개되는 학사일정 확인 필요

� 재원 부담

시･도 및 시･군･구 간 부담비율은 협의를 통해 합리적 분담 필요

※ 지방이양사업 중 시･도 및 시･군･구 간 분담 사례를 참고･반영

나. 급식제공 시기 : 급식대상자 최종 선정 후 즉시

다. 급식단가 : 1식 당 10,000원 이상

아동이 균형 잡힌 영양 및 발달단계에 필요한 칼로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연령별 차등 

단가 적용 가능

※ 예 초등학생 10,000원, 중학생 10,500원, 고등학생 10,500원

급식전달 방법 등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아동급식위원회」의 결정으로 단가 인상 가능

※ 지자체는 도시락 배달 및 부식배달 등 타 급식지원 방법에 비하여 인건비, 배송료 등 부대 비용이 많이 발생

하는 급식지원 방법 또는 물가상승이 발생하는 아동급식카드는 급식 지원 단가를 인상하도록 노력할 것

학기 중
방학중

평일 토･공휴일

조･석식 중식 조･석식 중식 조･중･석식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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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인력 등이 참여하는 집단급식소와 민간업체(식당, 도시락 등) 간 차등 단가 적용 가능

직접 조리하는 단체급식소의 경우 1식당 급식비 지원 단가의 20% 범위 내 인건비, 연료비, 

물품취득비, 부식 배송비, 조리 종사자 건강진단 경비(연 1회 보건소 이용)로 사용 가능

※ 물품취득비 : 개별단가 50만원 이하의 식기류, 소모성 주방기자재(프라이팬, 냄비, 국자, 식판, 수저 등) 구입 가능

  예 A지역아동센터 급식이용아동이 100명인 경우 한 달 급식비는 100명X10,000원X20일=2,000만원이며, 

이 중 20%인 400만원 범위 내에서 인건비, 연료비, 물품취득비, 부식배송비,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비용으로 사용 가능

- 단체급식소 종사자 또는 공공인력이 조리를 할 경우에는 인건비 집행 불가하며, 인건비 

지원 등으로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점검

라. 급식지원 방법

� 조･중･석식을 아동의 특성과 지역 여건에 따라 선택하게 하되, 아동의 영양을 고려하여 급식형태를 

선택하도록 지도(현금지급 불가)

� 개인별 급식지원계획 수립･시행

급식지원대상자 선정결과(재판정 결과 포함)를 바탕으로 아동 개인별 급식방법, 급식장소, 

담당공무원 및 자원봉사자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급식지원 계획 수립･시행

- 아동급식지원 신청 시 희망한 급식방법을 변경하여 지원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또는 아동 본인)에게 반드시 통보하고 그 사유를 안내

급식자 급식

방법

급식장소 담당공무원 자원봉사자
비고

성명 연락처 장소명 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성명 연락처

� 급식제공 유형

해당 아동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아동의 영양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

급식유형 지정 대상 및 고려사항

단체급식소

∙ 복지관, 대형업체 직원 식당을 사회기여 차원에서 참여 유도

∙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종교 및 민간단체, 학교급식 시설 지정

∙ 방학기간 중에는 특정 학교급식시설을 이용 협의

※ 지자체가 지역교육청･학교와 협의하여 지역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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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소 내 조리실을 이용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1개월간 소요된 

급식비용을 다음과 같이 집행

① 실제 단체급식소를 이용한 아동의 급식 수만큼 지급하되, 

② 해당 월의 급식 지원 결과, 아동에게 제공한 급식 수가 당초 신청한 아동 급식 수의 90% 

이상일 경우 1개월분 급식비 전액 지급

   ※ 예 해당 단체급식소에 1개월 간 급식 신청 아동이 38명이고, 1일 1식을 제공하여 1개월 간 38회 급식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해당 월의 급식 지원 결과, 하루 평균 35회 급식을 제공한 경우, 당초 제공키로 한 

38회의 90%(34.2회) 이상이므로, 38회분의 급식비를 전액 지급함 

급식유형 지정 대상 및 고려사항

일반음식점

∙ 특정 메뉴에 편중하지 말고 다양한 메뉴의 음식점 지정

∙ 모범업소 및 협력음식점 지정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참여 유도

  ※ 지자체 내 위생과와 음식업협회 등 관련단체의 협조를 통해 추진

∙ 지역 내 모든 일반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전자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제공

도시락 배달

∙ 자활근로사업(도시락배달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을 아동급식사업과 연계

  ※ 자활근로인력을 급식 취사 및 배달인력으로 활용하여 추진

∙ 지역･계절적 여건 및 대상아동의 의사(사전 수요조사)에 따라 밥･반찬 일체형 

외에 반찬형도 가능

∙ 도시락･반찬 등 배달의 경우 배달 장소 및 시간 등을 사전에 약속하여 분실 

되거나 상온에 오래 방치되지 않도록 주의

∙ 하절기 도시락 등 배달 시 음식이 부패되지 않도록 일일배달 및 직접인수

∙ 급식지원 가정에 사람이 없어 도시락 전달을 못 한 경우 하절기에는 약속된 장소

등에 도시락을 두고 오지 말고 차후에 다시 배달하여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

∙ 영양가 및 아동 취향 등을 고려하여 식단 운영하고, 아동의 정서고양을 위한 

수단 병행

  예 희망을 주는 격언, 지역 시인의 도움을 받아 “사랑의 편지” 등을 동봉

∙ 자원봉사자, 급식단체 등과 연계하여 원활하게 도시락 배달

기타 ∙ 그 밖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급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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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급식 제공유형

① 편의점 급식 : 아동의 신체발달을 고려하여, 영양가 있는 도시락 등 식사종류를 지원하기 

위해 유해품목 등 아래의 구매불가 품목을 제외하고 모든 품목 구매 가능

구매불가품목 내용

유해품목 - 주류, 담배 등 아동･청소년 판매 금지 품목

- 아동의 건강에 유해한 고카페인 함유 음료(커피, 에너지 음료 등), 탄산음료(콜라, 

사이다 등)

* 고카페인 커피우유는 커피로 분류되어 구매 불가

간식류 - 과자류, 초콜릿, 사탕, 빙과류 등 식사로 볼 수 없는 간식

기타 - 안주류, 조미류(간장 등 양념종류)

비식품 - 생활용품, 학용품, 기타 소품 등 아동급식과 관련 없는 물품

※ 편의점에서 아동급식카드로 식품 구매 시 담아갈 수 있는 일회용 봉투(1장 원칙)를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편의성 제고(’23.7월 시행)

② 부식지원 : 지역 특성상 다른 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제공

-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등 스스로 조리를 할 수 없거나 조리해 줄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급식방법을 선택

- 배달된 식재료로 조리 가능한 메뉴, 식단 등의 안내문 제공

- 지역 및 아동(가정)의 실정에 따라 부식 지원(식재료 등)

- 하절기 부식 등 배달 시 음식이 부패되지 않도록 일일배달 준수

    ※ 급식지원 가정에 사람이 없어 부식 전달을 못 한 경우, 하절기에는 약속된 장소 등에 부식을 두고 오지 

않고 추후 다시 배달하여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

- 지역 내 할인점, 농협(수협), 식품업체, 푸드뱅크 등을 최대한 활용

③ 식품권 등 기타 : 오지, 산간벽지, 도서지역 중 급식 현물제공이 곤란한 경우 지원

- 식품권 제공은 명절 등 연휴기간 및 단기방학 등의 대체급식, 도시락업체 부재 또는 아동 

거주지 인근에 음식점이 없는 경우 등으로 제한

- 부득이 식품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급식과 관련 없는 물품이 지급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사후관리 철저

- 장기적으로는 기타방법을 지양하고 단체급식소, 도시락 배달 등 실질적인 급식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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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학 등 학교수업(보충수업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급식비를 지원하고 차액은 부식 

등으로 지원

- 식품권 등이 급식 외 타 용도 등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실시 

- 장점을 살려 급식 이용률을 제고시키고, 단점은 보완･개선하여 예상문제점을 최소화

구  분 장  점 단  점

단체급식소 직접 식사 제공, 전달용이 낙인현상 인식으로 급식률 저하

도시락 배달
주변 노출 방지로 낙인감 해소,

완제품 배달로 높은 편의성

배송비용 추가소요, 보온･보냉 유지 어려움, 

급식내용물 부실 가능, 하절기 식중독사고 위험

부식 배달 구미에 맞도록 조리하여 급식 가능
조리 가능자가 없을 경우 문제, 

급식내용물 부실 우려

아동급식카드, 

식품권 등
다양한 식품 선택이 가능

영양 불균형 문제, 

식품 외 물품 구입 등 전용우려

� 영양관리

현행 학교급식 영양기준을 준용하되, 지역 실정에 따라 영양기준을 아동급식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하여 운영 가능

시･군･구 「아동급식위원회」에 영양전문가 참여

아동급식의 식품안전･영양모니터링을 통한 감시체계 강화

각 시･도는 아동급식의 양･질 개선을 위해 급식 아동의 영양 실태를 3년 간격으로 실시

마. 급식대상자 관리

지자체 공무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대상자를 철저히 관리

- 매년 3월 대상자의 연령 및 학년 변동이 있는 자는 시스템을 통해 일괄 자격 전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제공되는 변동알림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대상자를 

철저히 사후관리할 것

※ 행복e음 변동알림 유형：사망, 말소, 현지이주자, 이민출국자, 국적상실자, 거주불명등록자, 사망

의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재등록대상자, 교정시설 입소

부정사용자에 대하여 필요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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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급식단체(업체) 선정 및 관리

� 급식단체(업체) 선정

지역사회에 널리 홍보하여 아동급식에 관심이 많은 법인, 단체, 개인 등 적극 참여유도

단체급식소 급식은 지역사회 복지 관련 시설(단체 등)과 급식 인원, 급식메뉴 등을 

협의(신청)하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

일반음식점 급식은 희망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급식인원, 급식메뉴, 사업자 복지의식 등을 

검토하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

도시락(반찬 등) 배달은 지역사회에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자활근로사업과 

사회복지관, 사회적 기업 등의 사업단을 우선 활용하는 계획(급식인원, 메뉴, 위생관리 및 

식중독 문제, 자원봉사자 활용 배달 등)을 보고하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

- 민간도시락 제작･배달을 추진할 경우 도시락 제작과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부터 

사업계획을 신청받아 급식인원, 급식메뉴, 위생･식중독 문제, 배달지연 등의 문제가 없도록 

사전조치 및 사후점검 필요

- 도시락 배달 등 급식참여 업체에 대해 최저임금 등 시책 준수 여부를 점검･독려

  ※ 기존 계약된 급식단체(업체)에 대하여는 재검토하여 사업계속 추진여부를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

  ※ <서식 7호 아동급식 사업 신청서> 서식 이용

부식지원은 지역사회 복지 관련 기관이나 지역 내 관련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급식인원, 

메뉴, 배달, 사업자의 복지의식 등을 검토하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

식품권 등 기타방법은 전용사례가 없고 아동급식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는 업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

아동급식사업 참여 신청서류는 ‘9. 서식모음’의 <서식 7호>, <서식 7-1호>, <서식 

7-2호>’ - 아동급식사업 신청서 및 첨부서류(지역아동센터는 사업자등록증 1부, 그 외는 

영업신고증 1부)로 한다.

� 급식단체(업체) 관리

(공통사항) 영양사의 자문을 받아 급식메뉴를 작성하여 급식지원하고, 식품은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조리하고 당일에 급식지원

(단체급식소, 일반음식점) 지자체 관련 부서(위생과)와 협의하여 위생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급식소, 일반음식점 이용 아동실태 및 시설안전 점검도 병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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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급식소 중 지역아동센터 등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을 적극 권장하여 점검 외 

기간에도 위생, 식단 등이 지속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급식소 중 상시 

1회 급식인원이 50명 미만인 급식소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2, 동법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호)

(도시락, 반찬) 지자체는 도시락(반찬) 제작･배달에 대해 식중독 예방 대책을 사전에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

(편의점) 대상아동이 가맹편의점에서 구매불가품목(유해물품, 간식류, 안주류, 비식품 등, 

p.32) 이외에 모든 품목을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

(부식) 신선도 유지 및 조리 가능여부를 전화, 방문조사, 배달인력 등을 통해 확인 등

(아동급식카드, 식품권 등) 참여업체에 대해 타 용도 전용사례가 없도록 사전 교육 실시, 

타 용도 및 다른 사람 사용여부를 수시 확인

사. 급식 가맹점 지정 및 관리

급식 가맹점 지정

- 다양한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구내식당, 대형마트 푸드코트,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식자재마트 등을 급식가맹점으로 지정

   ※ 대형마트 푸드코트 등(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은 본사와 협약을 통해 가맹점으로 지정

- 편의점은 전체 가맹점 대비 20% 이하로 지정 권고

- 아동급식카드 사용 부적합 업소* 및 고급음식점(1회 카드사용한도 內 음식은 판매하지 않는 

등 대상 아동이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곳)은 가맹점에서 제외

   * 업종이 일반음식점이더라도 사실상 술집(주류 및 안주류 위주로 판매), 유흥업소로 운영되는 음식점 등

급식 가맹점 관리

- 아동급식카드(가맹점 자동등록 카드)를 운영하는 각 시･도에서는 부적합 업소가 카드사 

시스템 등을 통해 사전에 제외될 수 있도록 카드사 등과 적극 협의

- 각 지자체별 급식 가맹점 목록을 만들어 누리집 및 해당 읍･면･동 등에 배포하고, 

누리집･모바일을 통해 상시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주중, 주말, 방학기간에 이용가능한 급식 가맹점 등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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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급식카드 부적합 가맹점 이용 및 아동 外 타인이 부정사용할 경우 불이익에 대한 사전 

안내 방안 마련

- 급식 가맹점의 위생 및 아동 이용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점검

지자체별 급식가맹점 등록방식에 따라 주기*를 정하여 자체점검 시행

* (자동등록 시･군･구) 분기별 1회 및 수시, (지자체 검토 시･군･구) 반기별 1회 및 수시

- (점검 주체) 시･군･구 또는 읍･면･동이 점검하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결정

- (점검 방법) 급식가맹점에 대하여 현장･유선 확인,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수시로 점검하며, 

자동등록 시군구의 경우 분기별로 가맹점 목록 및 결제내역 확인

∙ 가맹점 목록에 아동급식 부적합 음식점(주류판매 업소 등)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가맹점 

제외 조치

∙ 부적합 가맹점에 급식카드 결제내역이 있을 경우 ① 가맹점 제외 조치 및 ② 아동 外 부정사용 

여부 판단하여 부정사용(의심)자에 대한 안내 및 필요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조치를 통해 재발방지 노력

- 각 시･도는 기초지자체별 자체점검 실적을 분기별로 복지부에 총괄하여 보고*

  * 3･6･9･12월말 현재 아동급식 가맹점 점검 실적을 다음 달 31일까지 <별도 서식>에 따라 보고

아. 급식카드 제공 및 관리

� 급식카드 제공

아동이 다양한 곳에서 질 좋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모든 일반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제카드 제공

급식 가맹점 확대 및 대상아동의 낙인감 해소 등을 위해 기존 MS(Magnetic Stripe, 자기선) 

방식의 카드를 IC(Integrated Circuit, 직접회로) 방식의 카드로 교체하고, 카드 디자인을 

일반 카드와 동일한 형식으로 제공



37

4. 아동급식 지원 및 관리

< MS방식카드 vs IC방식카드 >

구분 MS방식카드 IC방식카드

구조 - 플라스틱 카드에 자기 테이프를 붙인 형태 - 플라스틱 카드에 IC칩이 내장된 형태

특징
- 마그네틱 입력장치에 통과시켜서(긁어서) 

데이터를 전송

- IC칩의 패턴을 입력장치의 단자에 

밀착시켜(꽂아서) 데이터를 전송

장점
- 비용이 저렴하고, 데이터의 전송이 쉬움

- 결제 소요시간이 짧음

- 불법 복제, 위변조가 어려워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적고, 보다 안전

- 외부 자기의 영향을 받지 않아 자석과 

접촉해도 데이터가 손상되지 않음

단점

- 단순한 구조로 카드 불법 복제, 위변조가 쉬움

-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높음

- 외부 자기(가방, 지갑 등의 자석덮개)와 

접촉하면 훼손되기 쉬움

- 비용이 다소 높음

- MS방식보다 결제 소요시간이 김

아동의 급식카드 사용 편의를 위해 잔액조회, 가맹점 정보 등을 어플리케이션, QR코드를 

통해 제공 

※ QR코드(서울형) 또는 모바일 앱(경기형)으로 간편하게 잔액조회가 가능

아동급식카드 지원 시 당월 미사용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월에 소멸시키지 않고 

다음 월로 이월하여 아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산 불용 최소화에 노력

� 급식카드 관리

읍･면･동은 급식카드 발급 시 카드 발급대장을 비치･작성

시･군･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카드시스템 간 아동 정보를 대조하여 급식대상 

적정 여부를 확인

- 급식아동 결정승인(행복e음) 시 카드발급시스템에서도 아동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군･구 승인기능을 추가할 것

각 시･도는 관할 시･군･구의 급식카드 발급실태를 포함하여 아동급식 업무 현황을 

상･하반기 1회 이상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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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사용 방지

정보시스템과 카드발급시스템 간 급식 이용아동의 정보 대조 및 확인

용도 외 사용방지를 위해 카드시스템 보완

시･도 주관 연 2회 이상(상반기, 하반기 각 1회 이상) 급식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고

<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한 급식카드발급시스템 개선 사례 >

시도 개선내용

서울

-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을 8개 업종(한･중･일･양식, 일반음식점, 제과점, 편의점 등)으로 제한

- 심야시간대(23:00~06:00) 결제 불가 조치

- 아동급식카드 앱(서울시 꿈나무카드) 내 부정사용 금지 안내문 게시

경기

- G드림카드 신규 대상자 등록 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 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연계하여 실제 급식대상 여부를 확인

- 가상정보 입력 후 허위카드를 발급받는 부정수급을 원천봉쇄하고, 시스템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

전북

(남원시)

- 부정사용에 대한 경고문구를 아동급식카드 뒷면에 표기

- 아동급식카드 누리집(푸르미코리아)에 부정사용 방지 관련 팝업, 공지사항 개설

- 장기간 카드 미사용 관련 실태조사 및 상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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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급식 지원 및 관리

참고 1 아동급식지원사업 우수사례

□ 대구광역시 취약계층 비대면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구축･운영

주요내용 : 아동급식지원카드를 공공배달앱(“대구로”)과 연계하여 비대면 주문･결제 가능한 

시스템 구축･운영함으로써 편의점 위주 방문 식사에서 아동급식처를 다양화하고,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내역을 기준으로 아동 섭식정보 등 지능형 부가서비스 구축 

세부 추진사항

- (비대면 급식주문) 아동급식카드로 온라인 배달앱을 통한 음식 주문, 결제, 배달 서비스가 

가능한 표준플랫폼 구축

  * 대구형 배달앱(대구로) 연계 및 대구로를 이용한 아동급식카드 주문･결제, 위치기반 가맹점 검색, 주문･

배달현황･잔액조회, 모바일 기반 결제기능 개발 등

- (업무지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연계를 통한 급식업무 지원 서비스 고도화

- (아동보호) 급식정보를 이용한 지능형 부가서비스* 개발(2건)

  * ① 아동급식 메뉴 분석을 통한 급식메뉴 추천 및 영양관리 서비스, ② 급식카드 이용 데이터를 활용한 결

식우려아동 이상징후 분석 서비스

  ※ 출처 : 대구광역시 자료 재가공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아동급식 민관협력 강화

주요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민간 아동급식 지원단체인 ‘선한영향력가게’ 간 결식아동 

급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23.6.26.)하여 아동에게는 다양한 식사 등을 제공하고, 관내 

소상공인의 협력을 유도하는 등 결식아동을 위한 민관협력을 활발히 추진

- 원주시 아동급식카드 앱과 원주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선한영향력가게 가맹점 정보를 

제공하여 대상 아동 및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

- 업무협약을 통해 선한영향력가게의 제공 서비스 품목 및 인원 등을 명확하게 제공하여 

이용의 안정성과 편리성을 제고하고, 관내 소상인들이 선한영향력가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결식아동이 보다 다양한 외식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여

  ※ 출처 : 원주시 자료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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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민관협력을 통한 아동급식카드 운영 개선

� 아동급식카드 무료 배달사업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신한은행, 초록우산과 ‘아동급식카드 배달사업’ 업무협약을 체결(’25. 

4. 3.)하여 별도의 시스템 개발비 없이 기존의 민간 배달앱(신한은행 ‘땡겨요’)을  연계하여 

아동급식카드로 배달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민간 후원금으로 배달비 무료 지원

세부 추진사항

- (배달 이용) 배달 시스템 운영은 비예산(민･관 협력)으로 추진, 민간 배달앱(‘땡겨요’) 이용

- (배달비 무료 지원) 민간 후원금을 발굴하여 아동급식카드 이용 아동 중 배달앱 이용 아동에게 

월 12천원 지급(3천원 ×월 4회)

� 급식단가로 이용할 수 있는 ‘인천i온밥’ 가맹점 발굴･제공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사)선한영향력가게, ㈜나눔비타민과 업무협약을 체결(’25. 6. 

17.)하여 결식 아동에게 급식단가에 맞춰 할인해주는 자발적 기부 음식점이나 급식 단가로 

이용 가능한 음식점을 온라인 앱(‘나비얌’)에 등록하여 아동이 보다 쉽게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나비얌’앱에서 위치기반 가맹점 검색하여 이용, 결식아동에게 기업 후원 직접 연계(무료･할인 쿠폰 제공)

세부 추진사항

- (가맹점 발굴) 지역내 선한영향력가게, 자발적 기부 참여 음식점 발굴(읍･면･동)

- (온라인 앱 이용) ㈜나눔비타민 ‘나비얌’ 앱에 음식점 등록(할인쿠폰 등록)･아동이 쿠폰을 

다운받아 할인 가격으로 음식점 이용

- (가맹점 인센티브) 가맹점 스티커･현판 증정, 할인액에 대한 기부 영수증 처리 등

- (지역 확산) ‘I온밥’ 사업 네이밍을 통한 지역 내 자발적 참여 유도

  ※ 출처 : 인천광역시 자료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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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급식 지원 및 관리

참고 2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관리 우수사례

□ 서울특별시-신한카드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예측모형’ 도입･운영

목  적 : 빅데이터 기반 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급식카드 가맹점 관리 체계 강화

주요내용 : 신한카드(주) Big Data센터와 협업하여 급식카드 가맹점의 적합 여부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부적합 의심 가맹점에 대한 상시 점검이 가능하도록 관리 

시스템 도입

- [1단계] 유해 키워드가 포함된 부적합 가맹점 제외 후 등록(유해업소 등록 사전 차단)

- [2단계] (매일) 신규 등록 가맹점을 대상으로 가맹점 기본정보(키워드, 브랜드 등)를 

활용･분석하여 부적합 의심 가맹점 제시

(매월) 기존 등록 가맹점 대상으로 최근 12개월간 가맹점 결제패턴(결제시간, 

결제금액,  이용자 연령 등) 관련 97개 변수를 활용･분석하여 부적합 의심 가맹점 

제시

□ 경기도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관리 강화

목  적 : 경기도 아동급식카드 부정사용 예방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아동이용 부적합 

가맹점과 타 시도 가맹점을 일괄 제외처리하는 등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적극적 

관리 실시

주요내용 

- 아동급식카드 부정사용 예방 및 점검계획 수립

- 아동급식플랫폼 운영업체와 협조하여 상호명에 「포차, 대포, 홀덤, 맥주, 비어, 술집, 호프, 

이자카야」 단어가 포함된 가맹점 및 타 시도 가맹점* 일괄 제외처리

  * 아동이 타 시도 통학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 예외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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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아동급식지원 가맹점 명칭 및 표시마크

□ 가맹점 명칭

싹트는 가게 : 새싹이 움트며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 의미

□ 가맹점 표시마크

아이들의 마음을 보듬어 따뜻하고 밝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곳임을 표현한 

이미지로 표현

    

□ 표시마크 활용 예 

아동급식지원 가맹점 출입문에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 계산대 등 옆에 세워 홍보할 수 

있는 미니배너, 아동급식카드 모서리에 ‘아동급식카드’ 명칭 대신 이미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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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

2026년도 결식 아동 급식(지방이양) 업무 표준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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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5

가. 위생관리

아동급식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업체)는 「식품위생법」 규정을 준수하되, 세부내용은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

- 식재료 구입 단계부터 양질의 식품을 시장조사를 통해 구입

- 식품 구입 시 가격, 수량, 신선도, 포장 용기 훼손여부 확인 등 철저관리

- 식재료 검수 및 보관관리 철저 등

  ※ 필요한 경우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을 참고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운영

자치단체는 급식단체(업체)에 대한 위생안전 관리 강화

- 자치단체 내 위생 관련 부서의 협조를 통해 위생관리 수시 점검

- 상･하반기 정기적인 위생･안전교육 실시

- 종사자 위생관리 상태 및 건강상태 확인 등(조리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확인)

단체급식소 조리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확인

- 자치단체는 지역아동센터 지원단에서 실시한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조리원에 대한 

위생교육 실적 확인

-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소는 정기적 위생･안전 점검 및 식단 관리 등을 위해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등록을 적극 신청하도록 안내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급식소 중 상시 

1회 급식인원이 50명 미만인 급식소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2, 동법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호)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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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아동급식사업 위생 및 영양관리 철저

※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기준(「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관련)

< 급식위생 관리 >

   가. 아동이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공급해야 한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 또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해야 한다.

   나. 식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를 정기적으로 세척･살균 및 소독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해야 하며,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

   다.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다시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마. 조리원 등 음식물의 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종사자는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바. 조리실, 식품등의 원료･제품보관실 등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사. 전염성 질환, 고름형성 상처 등을 가진 사람은 아동의 식사를 조리해서는 안 된다.

   아. 아동복지시설의 먹는물로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을 끓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필터 교환 등으로 수질을 관리해야 하며, 

먹는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신청해야 하고,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를 갖춰 

두어야 한다.

나. 식중독 예방 및 대책

식중독이란 식품의 섭취에 연관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독소에 

의해 발생한 것이 의심되는 모든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식품위생법」 제2조제14호)

“식중독예방 수칙 및 안전한 식품조리를 위한 10대원칙(참고)” 철저 준수

- 청결의 원칙, 신속의 원칙, 가열 또는 냉장의 원칙 등

급식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숙지하여 신속히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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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

[ 감시체계 구축 ]

- 식중독은 급식이후 30분∼24시간 이내 증상이 다수 나타나므로 급식단체(업체)는 아동으로

부터 이상 여부 연락 등 모니터링 실시

- 급식단체(업체) 관리자는 사전에 급식지원 아동에게 식중독 관련 음식물 이상 여부를 

연락하도록 감시체계 구축･운영

아  동 ⇒ 급식단체(업체) ⇒
자치단체

(시･군･구, 읍･면･동)
⇒ 보건소

(설사 등 증세) (아동별 환자파악) (급식기관별 환자 집계･분석) (지역전체 모니터)

[ 급식사고 대책반 구성･운영 ]

- 지역 보건소와 협의하여 아동급식사고 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급식의 중단 및 재개여부 

등을 협의하여 추진

- 급식사고 발생 시 재개될 때까지 다른 급식지원 방법을 신속하게 강구하여 계속 아동급식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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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식중독 예방수칙 및 안전한 식품 조리를 위한 10대 원칙(WHO 권고)

식중독 예방수칙

1. 식품에 식중독균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청결의 원칙)

행주, 도마, 식칼 등의 부엌 기구의 소독을 철저히 한다.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과 설사가 있는 사람은 조리작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한다.

조리장 내외의 청소에 노력하고 청결한 위생복을 착용한다.

음식물 조리전･후에 손을 깨끗이 씻는다.

2. 식중독균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신속의 원칙)

식품에는 원래 다소의 식중독균이 오염되어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식중독균이 증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리하여 손님에게 제공한다.

많은 양을 가열 조리한 식품은 소량으로 나누어 빨리 냉각시킨다.

중요한 점은 식중독균이 있어도 그것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숫자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3. 식중독균을 사멸한다. (가열 또는 냉장의 원칙)

가열할 수 있는 식품은 충분히 가열하여 조리한다.

식중독균의 사멸을 위하여 전날에 가열･조리된 식품은 손님에게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재가열한다.

균이 증가하기 쉬운 온도에 방치하는 시간은 짧게 하고, 냉장(가능하면 5℃ 전후) 또는 

냉동(-18℃ 이하)상태에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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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

참고 5 식중독 예방지침

Ⅰ. 식중독 예방 개요

1. 식중독의 정의

식중독이란 식품의 섭취에 연관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독소에 

의해 발생한 것이 의심되는 모든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식품위생법」 제2조 제14호)

세계보건기구(WHO)는 식품 또는 물의 섭취에 의해 발생되었거나 발생된 것으로 

생각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으로 규정

※ 집단식중독：식품 섭취로 인하여 2인 이상의 사람에서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일으킨 경우

2. 식중독의 증상

소화기 증상 : 독소가 소화관의 상부에 있는 경우 구토를, 하부에 있는 경우는 설사를 

통해 체외로 배출

전신 증상 : 세균이 장벽에 붙거나 뚫고 들어가서 발생하는 식중독은 구토나 설사와 같은 

소화기 증상과 함께 전신에 열까지 나는 경우가 많음. 일부 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소의 

경우 신경 마비, 근육 경련, 의식장애 등의 증상

3. 식중독 발생의 주요 원인

불충분한 온도와 시간으로 식품을 조리 

비위생적이거나 안전하지 못한 식재료의 사용 등 식품취급 부주의

조리 후 음식물을 부적절한 온도에서 장시간 보관

오염된 기구･용기의 사용으로 인한 교차오염 등

※ 5월, 6월, 10월에 집중 발생하였으나 겨울철 등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발생

섭취장소별：집단급식소, 음식점 순

원인물질별：노로바이러스, 병원성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균, 살모넬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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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식중독 예방요령 및 예방원칙

1. 식중독 예방요령

① 신선한 식품 사용 ② 식품의 충분한 세척 ③ 시설개량 ④ 방충 및 방서망 설치 ⑤ 식품 취급시 손의 청결

⑥ 복장의 청결 ⑦ 보균자 및 환자의 작업금지 ⑧ 화농성 질환 종사자의 작업금지 ⑨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시

⑩ 식품의 저온 보관 ⑪ 식품의 가열보관, 조리와 가공의 신속한 처리

2. 식중독 예방의 3원칙

1. 청결：청결한 손, 청결한 원료(재료), 청결한 조리기구 등 청결이 가장 중요

2. 신속：원료(재료)를 구입하여 신속히 조리하거나 식품을 조리 할 때 장시간 방치하지 말고 신속히 

섭취

3. 냉각(또는 가열)：조리된 음식은 5°C 이하 또는 60°C 이상에서 보관, 가열 조리가 필요한 

식품은 중심부 온도가 75°C 이상 되도록 조리

3. 식중독 예방 10대 수칙

1. 안전을 위하여 가공된 식품을 선택할 것

2. 철저하게 조리할 것

3. 조리된 식품은 즉시 먹을 것

4. 조리된 식품은 조심해서 저장할 것

5. 한번 조리된 식품은 철저하게 재가열할 것

6. 날음식과 조리된 식품이 섞이지 않도록 할 것

7. 손은 여러번 깨끗이 씻을 것

8. 부엌의 모든 표면을 아주 깨끗이 할 것

9. 식품은 곤충, 쥐, 기타 동물들을 피해서 보관할 것

10. 깨끗한 물을 이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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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중독 예방수칙

미생물 증상 발병시기 예방법

황색포도

상구균

구토, 복통, 설사, 

오심

1∼5시간

(평균3시간)

∙ 개인위생철저

∙ 화농성질환자의 음식조리･취급금지

∙ 음식물 취급시 위생장갑 사용

∙ 위생복, 위생모자 착용 및 청결유지

살모넬라
구토, 복통, 설사, 

발열

8∼48시간

(균증에 따라 다양)

∙ 계란, 생육은 5℃ 이하로 저온에서 보관

∙ 조리에 사용된 기구 등은 세척･소독하여 2차 오염방지

∙ 육류의 생식을 자제, 74℃, 1분 이상 가열조리

병원성대장균 

O157

설사, 복통, 발열, 

구토
12∼72시간

∙ 칼, 도마 등 조리기구 구분사용

∙ 생육과 조리된 음식물 구분 보관

∙ 다진 고기류는 중심부까지 74℃, 1분 이상 가열

장염비브리오
복통, 설사

발열, 구토
평균 12시간

∙ 어패류는 수돗물로 잘 씻기

∙ 횟감용 칼, 도마 구분사용

∙ 오염된 조리기구는 10분간 세척･소독하여 2차 오염 방지

바실러스
구토형 1∼5시간 ∙ 곡류, 채소류는 세척하여 사용

∙ 조리된 음식은 장시간 실온방치 금지

∙ 냉장보관, 음식물이 남지 않도록 적정량만 조리 급식설사형 8∼15시간

캠필로박터
복통, 설사, 발열, 

구토, 근육통
평균 2∼3일

∙ 생육을 만진 경우 손을 깨끗이 씻어 2차 오염방지

∙ 생육과 조리된 식품은 구분하여 보관

∙ 74℃, 1분 이상 가열조리

∙ 가급적 수돗물 사용 

리스테리아
발열, 근육통, 

오심, 설사

9∼48시간

(위장관성)

2∼6주

(침습성)

∙ 살균 안 된 우유 섭취금지

∙ 냉장 보관온도 5℃ 이하 관리 철저

∙ 식육, 생선류는 충분히 가열조리

∙ 임산부는 연성치즈, 훈제 또는 익히지 않은 해산물 섭취 자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설사, 복통

(통상적으로 

가벼운 증상 후

회복)

8∼12시간

∙ 대형 용기에서 조리된 국 등은 식속 제공

∙ 국 등이 식은 경우, 잘 섞으면서 재가열하여 제공

∙ 보관시 재가열한 후 냉장보관

여시니아
복통, 설사, 발열, 

기타 다양
평균 2∼5일

∙ 돈육취급시 조리기구와 손을 깨끗이 세척, 소독

∙ 칼･도마 등은 채소류와 구분 사용

∙ 가열 조리온도 철저 및 가급적 수돗물 사용

보툴리늄

현기증, 두통, 

신경장애, 

호흡곤란

8∼36시간
∙ 병･통조림 등은 신뢰할 수 있는 회사제품 사용

∙ 의심되는 제품은 즉시 폐기

노로바이러스

오심, 구토

설사, 복통

두통

24∼48시간

∙ 오염된 해역에서 생산된 굴 등 패류 생식 자제

∙ 노로바이러스는 85℃, 1분 이상 가열시 감염성이 없어지므로 

충분히 익혀서 섭취

∙ 물은 끓여서 먹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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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살균･소독 지침

1) 기본방향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의 확산 차단을 위하여 노로바이러스가 의심되는 경우 현장에서 바로 

실시할 수 있는 알기 쉬운 살균･소독 방법을 제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사고 전･후, 대상･상황별로 구분하여 적정 살균･소독제, 유효농도, 조제･처리방법 등 제시

- 대상：가정,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등 밀집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생활하는 시설

- 상황：평상시 살균･소독, 식중독 위험 노출시, 식중독 발생시

- 살균･소독 장소：주방(기구･용기, 환경), 화장실, 토사물 오염부위 등

  ☞ 노로바이러스 살균･소독방법(예시) 

상 황 조 치 사 항

평상시 ∙ 차아염소산나트륨 200ppm 살균소독 ➡ 자연건조

우려 있을 경우
∙ 차아염소산나트륨 1000ppm 살균소독 ➡ 세척(상수도 사용) ➡ 200ppm 살균소독 

  ➡ 자연건조

식중독 발생후
∙ 차아염소산나트륨 5000ppm 살균소독 ➡ 세척(상수도 사용) ➡ 200ppm 살균소독

  ➡ 자연건조

☞ 사고발생시 처리요령(예시)

1. 잠정적인 감염원으로부터 격리

2. 비감염자로부터 증상자를 격리하고 집단 활동 최소화

3. 증상이 있는 직원은 설사/구토 증세가 없을 때까지 작업에서 제외

4. 증상자와 비증상자간의 교류 최소화

5. 창문개방, 환풍기, 에어컨 등은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에 오염시키므로 공기의 흐름 최소화

미생물 증상 발병시기 예방법

∙ 채소류는 전처리시 수돗물 사용

∙ 지하수사용시설은 주변오염원(화장실 등) 관리 철저

∙ 사람간 접촉으로 감염가능하므로 개인위생 철저

∙ 조리기구는 세제로 1차 세척 후 차아염소산 나트륨(염소

농도 200ppm)액에 담궈 2차 세척하여 사용

- 칼, 도마, 행주는 85℃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소독

  ※ 가정용 락스는 200배 희석하면 상기 농도를 맞출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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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

Ⅲ. 급식소 등의 식중독 예방

1. 시설의 입지

축산폐수, 화학물질 기타 오염물질의 발생시설과 격리된 곳에 위치

화장실, 창고 등 부대시설은 작업장과 분리하여 설치

탈피, 세척 등 작업이 이루어지는 전처리구역과 조리구역은 구분하여 설치 

지하수 등 취수원은 축산분뇨 등의 오염이 되지 않는 곳에 위치

작업시작 전 또는 오염작업 후 손을 세척할 수 있는 시설 설치

2. 식품 취급시설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내수성 재질(스텐레스 등)을 사용(도시락 용기는 다른 재질 

사용 가능)

※ 소독을 위해 열탕, 증기, 살균제 사용에도 내구성 구비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 수돗물 또는 지하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 설치

배수로(배수구가 있는 경우 뚜껑 포함)를 설치하고 퇴적물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

환기시설 및 방충, 방서시설 설치

- 작업장의 주기적 환기로 고온다습한 환경으로부터의 식품변질 최소화

- 방충망의 설치로 날파리, 모기 등으로부터의 오염물질 전이 방지

- 방서시설의 설치로 쥐 분비물 등으로 인한 오염 방지

폐기물 용기를 오물, 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내수성 재질로 구비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설치

- 충분한 용량의 냉장･냉동･상온 창고를 구비하여 적정 온도 유지

- 작업장과 냉장고에 온도계를 비치하여 수시로 적정 온도를 체크

- 육류와 채소, 가공식품의 분리보관을 통해 교차오염을 방지

- 식품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선입･선출하여 장기 보관 식품을 없앰



54

냉방시설 설치

- 작업장이 고온 다습할 경우 작업장 면적에 상응하는 냉방장치를 가동하여 작업 중 식품 

변질 우려를 최소화

3. 식재료의 구입･관리

채소･식육･어패류 등은 신선한 식재료를 구입

- 냉장 및 냉동상태로 배달되어야 할 식재료가 실온에서 배달되지 않도록 유의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무표시제품은 구입하지 않도록 유의

식재료는 식품별 보관기준에 따라 적정온도에 보관하고, 바닥에 닿지 않도록 관리

4. 조리 및 보관

별도의 조리장이 없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는 외부의 식품제조업소나 공동조리시설로부터 

음식물을 조리하여 배달받아야 함

조리 전･후에는 20초 이상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함

손에 상처가 있거나 설사증세가 있는 종업원은 조리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칼･도마 등은 생선･채소･육류 전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토록 하고 

항상 청결 유지

가열조리가 불가능한 음식물은 조리 후 신속하게 제공

냉장고에 보존하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생각은 잘못이므로 냉장고 안의 온도와 입고 

날짜에 주의

해동식품은 실온에 방치하지 않도록 하고 바로 조리에 사용하며 사용후 재냉동하지 말 것

식품은 잘 씻고 가열 조리

- 음식의 내부 중심부 온도가 70°C 이상 유지되도록 30분 이상 충분히 가열

반드시 위생장갑 사용(조리특성 상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하나, 반드시 손소독 실시 후 작업)

물품 배달 시 운송차량의 청결상태 및 온도유지 여부 확인･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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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

모든 식품은 소독된 보관용기에 뚜껑을 덮어 두거나, 위생적으로 잘 포장하여 내용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식품별 보관상 주의사항 및 보관기간을 철저히 이행

5. 냉장･냉동보관시 유의사항

제조월일을 표시하여 날짜가 빠른 순서로 사용

뜨거운 음식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식힌 후 뚜껑을 닫아 보관

- 그대로 넣으면 냉장고내의 온도가 올라가서 다른 식품이 상함

온도관리

- 온도계를 비치하고 항상 냉장, 냉동고내의 온도 점검(냉장고：10℃ 이하, 냉동고：-18℃ 

이하 유지)

냄새가 나는 식품(생선 등)은 냄새를 흡수하는 식품(우유, 달걀 등)과 분리하여 저장

반드시 식품표시사항(보관방법) 확인

냉장, 냉동식품을 상온에 보관하면 식중독균이 급속히 증식하므로 섭취 직전까지 냉장상태 

유지

6. 위생관리

작업장 및 시설･설비의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 실시

- 관리대장 작성 비치로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이 가능하도록 함

   ※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으로 해충 등의 번식을 차단하고, 위생상태를 유지하는 등 취급 환경 최적화

배수로 바닥은 오물이 끼지 않도록 매일 깨끗이 청소하며, 청소 후 건조된 상태로 유지

식품과 접촉하는 기구(그릇), 용기 등은 언제나 청결히 세척･소독하여 보관

식육･어패류･계란 등을 취급할 때에는 취급 전･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함

행주, 수건 등은 끊는 물에 삶거나 소독 후 햇빛에 잘 말려 청결하게 사용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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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식품관련 종사자 위생관리

종사자들의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시(연1회, 건강검진결과서 비치)

※ 질병보유자로 인한 감염을 원천적으로 배제

작업시 위생모, 위생복, 위생 앞치마 착용

손에 상처가 생길 경우 작업 금지

※ 작업자의 상처로부터 세균 감염우려 배제

손씻기의 생활화

※ 화장실에 비누와 1회용 휴지를 비치하여 손을 통한 세균 감염 방지

< 종업원 행동금지 사항 >

조리실에서 머리를 빗거나, 세면･세탁하는 행위

맨손으로 식품을 만지거나 맛을 보는 행위

세척 후 원재료를 다듬은 후 직접 식품을 취급하는 행위

조리실내 식사, 흡연, 껌을 씹는 행위

땀을 옷으로 닦는 행동

식품 쪽으로 기침이나, 침, 재채기를 하는 행위

식품을 씻는 씽크대에서 손을 씻으면 안되고 전용 세면대 이용

< 손을 반드시 씻어야 하는 경우 >

화장실 이용후, 코를 풀거나 재채기 등 신체의 일부를 만지고 나서

애완동물을 만지고 난후

흡연 후, 쓰레기 등 오물을 만졌을 때

외출 후, 조리실에 들어가기 전, 원재료를 다듬거나 세척작업 후

기타 손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을 만진 후,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긁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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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

Ⅳ. 도시락 업소의 식중독 예방

※ <Ⅲ. 급식소 등의 식중독 예방 >을 준수하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준수

1. 식품 운반시설

하절기에는 냉장, 냉동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보유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락제조업소가 아동의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부패변질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아이스박스 등 다른 저장방법 활용가능

- 하절기에 과도한 식품을 냉장 없이 운반 시에는 운반 도중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

- 적정온도 유지를 위해 차량 내에 온도기록계 비치

도시락 배달시 도시락을 제공받을 아동이나 아동가족에게 직접 도시락 전달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웃이나 아파트 관리실 등에 맡기지 말고 반드시 도시락을 회수해 와야 함

- 도시락 배달업체는 상시 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담당자 

및 아동과 긴밀한 연락체제 유지

2. 식기류 등의 위생적 관리

식기류의 소독관리

- 식품제조에 사용된 식기구, 칼, 도마 등을 끓여서 건조시킴으로써 세균번식을 억제

식기구 및 조리기구 보관용 자외선 살균기 비치

- 세척된 도시락 및 조리기구의 위생보관으로 오염 우려 최소화

스테인리스 용기 사용

- 플라스틱 용기 사용에 따른 환경호르몬 등의 검출 방지

식재료 용 칼, 도마 각각 비치

- 육류용, 채소용 칼, 도마를 각기 비치함으로써 상호 오염 방지

위생 행주의 사용

- 세균번식의 온상인 행주는 매일 열소독(100°C의 물에 10분 이상 삶음)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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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일과 종료 후

바닥을 깨끗이 쓸고 기름때가 묻은 경우는 바닥 세제를 이용하여 솔로 깨끗이 닦아야 함

식자재를 종류별로 보관하고 폐기할 식자재는 반드시 폐기

※ 폐기할 식자재(예: 나물 데친 것, 당근 데친 것, 마카로니 샐러드 등)

행주를 깨끗이 삶음(100°C의 물에 10분 이상)

Ⅵ. 기타사항

위생관리 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점 발견 시 즉시 시정 조치

- 업소의 위생상태 및 음식 조리과정 점검

- 식재료의 구입 및 남은 음식물 상태 점검

- 주방기구의 소독 및 보관상태 점검

- 종사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교육 실시

- 종사자들의 개인위생 상태 점검

Ⅶ. 행정사항

시･도는 관내 시･군･구에서 학기중･방학중 각 1회 이상(최소 연 4회 이상) 위생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식약처 및 관내 위생 담당부서와 협의)

시･도는 우리부 「아동급식관련 식중독 예방지침」을 참고하여 식중독 점검계획(학기중･방

학중 각 1회 이상 점검)을 포함한 자체 식중독예방대책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로 제출

※ 식중독예방대책 중 현장 점검 시, 위생점검과 위생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중복 방지를 위해 식약처 및 

관내 위생 담당부서에서 점검 받은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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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기간, 재난 및
자연재해 시

아동급식 특별대책

2026년도 결식 아동 급식(지방이양) 업무 표준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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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휴기간, 재난 및 자연재해 시 아동급식 특별대책

연휴기간, 재난 및 자연재해 시 아동급식 특별대책6

가. 목 적

급식대상 아동들이 기존의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아동급식 대상자들의 결식 방지 및 원활한 급식 제공 도모

나. 급식기간

연휴기간(명절 등)을 기준으로 연휴 전･후 기존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

재난 및 자연재해(폭설 등)로 불가피하게 기존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

단기방학 시 기존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

감염병 등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로 기존급식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기간

다. 아동급식 특별대책

� 지원대상 발굴

연휴, 재난위기, 방학 등으로 인한 급식 중단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사전 확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자원봉사자, 이웃, 사회복지사, 

기타 아동복지 종사자 등을 통해 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 누락 방지

� 급식제공방법 변경, 보완

단체급식소, 일반음식점

- 기존에 급식소나 식당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특별대책 기간에 해당 급식지원업소의 

급식제공 여부를 확인하여 보호자 또는 아동에게 사전 안내

- 급식지원 아동에게 부식, 밑반찬을 충분히 제공하거나 식품을 미리 구입할 수 있는 식품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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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폐쇄 또는 휴원 시, 지자체 또는 기관의 종사자가 

이용 아동의 가정 내 결식 여부를 확인하여 도시락 또는 부식 배달 등 대체급식을 마련하여 

제공할 것

  ※ 기관 폐쇄로 대체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은 기존 아동급식 예산에서 충당

도시락 배달

- 도시락 배달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특별대책 기간에 도시락 배달업체에서 도시락 대신 

다른 대체식품을 계획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특별대책 기간에 적합한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도시락 배달업체에서 도시락 대신 반찬류 등 다른 대체식품을 준비하지 않는 경우 아동 

욕구에 맞는 부식, 밑반찬이나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식품권을 급식제공 아동에게 사전제공

- 도시락 배달업체와 특별대책 기간의 급식제공 내용을 명확히 계약하고 확인할 것

편의점 급식

- 특별대책 기간동안 영업하는 가맹점을 파악하여 기존 식당, 단체급식소 등을 이용한 아동이 

급식지원 대체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

부식 배달

- 특별대책 기간의 부식을 사전에 배달하여 급식아동에게 미리 제공

식품권 제공

- 특별대책 기간동안 미리 쌀, 반찬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식품권을 제공하되, 제공된 

식품권을 쌀, 반찬 등 이외에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내

� 급식업체 정보 등 안내

시･군･구는 급식업체 정보를 문자, 누리집,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아동 및 

보호자에게 안내 조치

※ 업소명, 연락처, 약도, 이용가능 시간 등

이용 가능한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아동급식 가맹점 정보를 시･군･구 누리집에 게재하고 

현행화

※ 변경사항 수시 확인 및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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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휴기간, 재난 및 자연재해 시 아동급식 특별대책

� 이･통･반장, 이웃 주민 등을 통한 급식 실시

특별대책 기간에 아동에게 급식지원이 가능한 이웃주민 등을 사전에 파악해서 아동에게 

알려주고 급식을 제공한 이웃주민에게는 아동의 급식비 지급

� 자원봉사자 활용

특별대책 기간 특별급식 대상자 발굴, 급식방법 등을 위해 지역사회부녀회, 청년회, 

시민･종교단체, 민간아동 급식전문가를 활용한 아동급식 네트워크 구성･운영

� 위생관리 철저

특별대책 기간동안 급식아동에게 많은 양의 부식이나 밑반찬이 한꺼번에 제공되어 음식물이 

상할 염려가 있으므로 냉장보관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고 반드시 냉장보관을 하도록 

지도

라. 행정사항

시･군･구는 기존에 급식을 제공받던 아동들에 대한 급식방법 점검을 실시하고, 관할 

급식담당공무원, 급식업체 및 급식기관 등의 사전협의 하에 적절한 특별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로 보고

- 명절 등 연휴기간 : 2주 전 계획 수립 및 보고

∙ 연휴기간에 기존의 급식방법을 변경해야 하는 급식아동 파악

∙ 연휴기간에 고향에 가서 급식이 필요 없는 아동은 연휴기간 중 급식제외, 계속 남아서 

급식이 필요한 아동은 적절한 급식방법 강구

- 재난 및 자연재해 : 상황 발생 즉시 특별대책 계획 수립 및 보고

- 단기방학 : 교육청은 해당학교별 방학 시작일 및 기간을 방학시작 1달 전에 지자체로 

통보, 지자체는 여름･겨울방학에 준하여 급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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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사항

행정사항7

가. 급식업무 보조인력 지원

급식지원대상자 발굴 조사, 급식현장 실태 확인 및 사후관리 등으로 일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업무 과중에 따른 급식업무 보조인력 지원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인력 지원

-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급식담당공무원의 업무수행보조를 위한 복지도우미를 선발하여 

지원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소에 급식도우미를 선발하여 지원

나. 재원확보 및 집행관리

재원확보

- 아동급식지원 소요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학생의 토･공휴일 중식지원 예산은 

교육청이 부담(시･도교육비특별회계)

- 교육청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거나, 급식공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등 구체적 

방법은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

집행관리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급식소 등 급식비 정산 시 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다. 급식지원 관리

아동급식 모니터링 실시

- 아동급식위원회 산하에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영양사단체, 자원봉사단체 등으로 

「아동급식지킴이」를 구성하여 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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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아동급식 실태점검 및 평가

- 각 시･도는 수시로 시･군･구별 급식지원대상자 명단 파악 및 선정과정, 급식단체(업체) 

운영, 지역사회 협력체계, 아동만족도, 아동급식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해 실태점검 및 

의견수렴

- 필요할 경우 전화점검을 병행하여 실시

각 시･군･구, 읍･면･동(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급식지원 아동, 급식단체(업체) 운영, 

급식현장 등을 수시로 실태점검 및 의견 수렴하여 급식업무 개선 추진

각 지자체에서는 급식아동의 전･출입 시 해당 지역으로 통보하여 급식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함

자치단체는 아동급식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등 

업무처리

라. 보고사항

아동급식 실시현황 보고 : 연 2회

- 각 시･도(시･군･구)는 7월 말(여름방학 중 지원현황), 12월 말(겨울방학 중 지원현황) 현재 

급식지원 실적을 다음 달 31일까지 <별도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보고

- 시･도(시･군･구)는 아동급식 통계작성 및 예산편성 등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활용

급식 가맹점 점검실적 보고 : 분기별

- 각 시･도(시･군･구)는 3･6･9･12월말 현재 아동급식 가맹점 자체점검 실적*을 다음달 

31일까지 <별도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총괄하여 보고

  * 부적합 음식점 가맹점 제외 조치 등 기초지자체별 가맹점 관리･점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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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참고

참고 6 2026년 지방자치단체별 아동급식(카드) 지원단가

□ 아동급식 지원단가
(’26. 1월 기준)

시도 시군구 1식당 단가

서울 25개구 10,000원

부산

(11개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사하구, 강서구, 

연제구, 사상구
10,000원

(3개구 1개군) 중구, 해운대구, 금정구, 기장군 10,500원

(1개구) 수영구 11,000원

대구 7개구 2개군 10,000원

인천 8개구 2개군 10,000원

광주 5개구 10,000원

대전 5개구 9,500원

울산 (4개구 1개군)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10,000원

세종 1개시 10,000원

경기 28개시 3개군 10,000원

강원 7개시 11개군 10,000원

충북

(3개시 7개군)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10,000원

(1개군) 옥천군 11,000원

충남 8개시 7개군 10,000원

전북 6개시 8개군 10,000원

전남 5개시 17개군 10,000원

경북 10개시 12개군 10,000원

경남 8개시 10개군 10,000원

제주 2개시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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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7 시･도 결식아동 급식지원 담당부서 연락처

시･도 담당부서 연락처

서울 아동담당관 02-2133-5166

부산 아동청소년과 051-888-1644

대구 교육청소년과 053-803-5894

인천 아동정책과 032-440-2859

광주 아동청소년과 062-613-3151

대전 아동보육과 042-270-0663

울산 복지정책과 052-229-3445

세종 아동청소년과 044-300-4933

경기 아동돌봄과 031-8008-3915

강원 복지정책과 033-249-2267

충북 복지정책과 043-220-3045

충남 인구정책과 041-635-2975

전북 여성가족과 063-280-4769

전남 여성가족정책관 061-286-5942

경북 교육청소년과 054-880-4553

경남 보육정책과 055-211-4784

제주 아동보육청소년과 064-710-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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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참고

참고 8 민간 아동급식 지원사례 : 「선한 영향력 가게」 안내

◆ 지자체에서는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선한 영향력 가게」 정보를 제공하여 민관의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것

  ※ 문자, 누리집(시･군･구 및 아동급식카드),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 제공

가. 「선한 영향력 가게」정의 및 연혁

정의 : 아동급식 카드를 소지한 아동에게 무료로 음식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자 모인 가게

연혁 : 2019.7.2. 서울 마포구 홍대 ‘진짜 파스타’(대표 : 오인태 氏)에서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허가(’24.2.7.)

나. 「선한 영향력 가게」 소개

안내 : 선한 영향력 가게 누리집(www.선한영향력가게.com) 확인

「선한 영향력 가게」 누리집 구성

- 선한 영향력 매장 안내 : 전국 17개 시･도의 「선한 영향력 가게」 정보* 제공

  *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영업시간, 제공대상, 제공품목

  ※ 음식점, 안경원, 미용실, 사진촬영소, 카페 등 다양한 업종의 가게들이 동참하고 있음 

- 선한 영향력 동행 신청 : 선한영향력가게로 등록을 원하는 사장 또는 대표가 선한영향력가게 

누리집을 통해 신청 

- 선한 영향력 동행 수정 요청(스티커 재발송 요청) : 선한 영향력 가게 등록 후 스티커를 

받지 못할 경우 재발송 요청을 신청

- 선한 영향력 동행 가게 해지 : 선한영향력가게 누리집에서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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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식 모음

<서식 1호>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앞 쪽)

신청(추천)자
성명 아동과의 관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

성명 관계 동거여부

직업(구체적으로) 월수입(평균) 전화번호(휴대폰)

주소

대상아동 1

성명 성별
  [   ] 남 [   ] 여 

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주민등록번호 (     세)

대상아동 2

성명 성별
  [   ] 남 [   ] 여 

취학여부
    [   ] 취학 [   ] 미취학

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주민등록번호 (     세)

신청
(추천) 의견

신청(추천)사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

※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   ]조식 [   ]석식
              토･공휴일 : [   ]조식 [   ]중식 [   ]석식
[   ] 방학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희망 급식 방법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   ] 식품권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아동급식
카드 사용 

여부

[   ] 사용
[   ] 미사용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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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 수수료 없음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1.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본인, 배우자, 2촌 이내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 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급여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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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식 모음

<서식 2호>

급식지원 아동 조사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

※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보호자(아동)와 상담 후 작성할 것.

대상아동

성명 성별

  [   ] 남 [   ]여 

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주민등록번호 (     세)

보호자

성명 관계 생년월일

직업(구체적으로) 월수입(평균) 동거여부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아동의 

가구현황 

조사

취학상태
[   ] 미취학      [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기타 (                             )

동거가족 [   ] 부   [   ] 모   [   ] 조부모   [   ] 형제 (    명)   [   ] 기타 (    명) 

지원대상

(소득 및 

선정기준)

[   ] 한부모가정 아동                        [   ] 긴급복지지원 가정 아동

[   ] 보호필요아동                          [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

[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필요 아동         [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아동   [   ] 기타 (        )

대상 유형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가정   [   ] 기타 (               )

조사결과

급식지원 여부

[   ] 급식지원 대상자            [   ] 급식지원 부적합

※ 급식지원 부적합 사유

[   ] 선정기준 부적합 (                )    [   ] 급식방법 기피   

[   ] 가족 및 본인 거부                 [   ] 기타 (                        )

급식지원 유형

(결식여부)

※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   ]조식 [   ]석식
              토･공휴일 : [   ]조식 [   ]중식 [   ]석식
[   ] 방학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급식지원

방법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식품권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조사자 의견

조사일자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급식방법기피：단체급식소, 음식점, 도시락, 식품권, 급식음식 기피 등 급식전달 방법을 이유로 아동(보호자)이 기피하는 경우

※ 가족 및 본인거부：급식선정기준 부적합 및 급식방법 기피 외의 다른 사유로 가족 및 본인이 급식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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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호>  ※ 재판정 결정에 대한 통지서는 본 양식을 수정하여 사용

아동급식지원 결정 통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자(보호자)
성명 아동과의 관계 생년월일

지원결정 대상

성명 생년월일 급식제공기관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급식지원 유형

※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   ]조식 [   ]석식

             토･공휴일 : [   ]조식 [   ]중식 [   ]석식

[   ] 방학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급식지원 방법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   ] 식품권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아동급식카드

사용 여부

[   ] 사용

[   ] 미사용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위 아동이 급식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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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식 모음

<서식 4호>  ※ 재판정 결정에 대한 통지서는 본 양식을 수정하여 사용

아동급식 지원 부적합 통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자(보호자)
성명 아동과의 관계 생년월일

부적합 대상

성명 생년월일

부적합 사유

[    ] 선정기준 부적합 (                                      )

[    ] 식사를 챙겨 줄 가족 있음

[    ] 가족 및 본인 거부

[    ] 급식방법 기피

[    ] 기타 (                                                 )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아동급식지원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후 가정 및 아동의 여건 변화로 급식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원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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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호>  ※ 재판정 결정에 대한 통지서는 본 양식을 수정하여 사용

이 의 신 청 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아동과의 관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부적합 결정이 
있음을 안 날

                 20        년            월            일

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

                 20        년            월            일

부적합 내용 및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안   내 처리기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첨부서류
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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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식 모음

<서식 6호>  ※ 동 양식은 샘플양식으로 각 지자체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교육청으로 통보 요망

(앞 면)

20   년도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안내서

□ 급식지원 신청방법

♣ 20◯◯년 ◯◯방학 아동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아동급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신청방법은 예시로 각 시･군･구에서 신청받는 방법에 맞게 수정요망

  ① 전화 신청 (읍･면･동 아동급식 담당자에게 전화로 급식신청)

  ② 우편 신청 (동 아동급식지원 신청서를 해당 읍･면･동에 우편으로 제출)

  ③ 방문 신청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

  ④ 누리집을 통해 신청 (해당 읍･면･동 및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

  ⑤ 이메일 신청 (해당 아동급식 담당자 이메일에 내용기재, 신청)

□ 급식지원 방법

  ○ 급식지원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동봉된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서식 1호)”에 희망하는 급식지원
방법을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급식지원방법

※ 급식지원방법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기재 요망

급 식 지 원 방 법

[  ]급식소(지역아동센터 등)

[  ]일반음식점  [  ]도시락 배달

[  ]부식 배달   [   ]식품권

[  ]기타 (   )

아동급식카드
사용 여부

[   ] 사용
[   ] 미사용

※ 동 조사는 희망방법 조사로서 실제 급식지원방법은 지자체 급식지원여건에 따라 지자체에서 변경하여 
다른 방법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필요 서류

※ 지자체에서 대상자 지원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기재 요망

□ 읍･면･동 아동급식담당 공무원 연락처

읍･면･동 담당자 전화번호 주소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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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면)

□ 방학중 급식 지원기준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

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 여름방학 급식지원자는 겨울방학에도 계속 지원되므로 겨울방학 급식지원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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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식 모음

<서식 7호>

아동급식사업 신청서(단체급식*)

* 지역아동센터 제외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대표자)

성명(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신청기관

명칭 설립주체 (법인)

주소 사업자(또는 법인)등록번호

급식시설

현황

시설정보
명칭(상호) 전화번호

급식지원
1일 급식 인원 (계           명)

         아침 (            명)     점심 (           명)     저녁 (           명)

종사자 영양사 (       명)   조리사 (       명)   조리원 (       명)   기타 (       명)

   위와 같이 아동급식 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영업신고증 1통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대표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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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1호>

아동급식사업 신청서(지역아동센터)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대표자)

성명(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신청기관

명칭 설립주체 (법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급식시설

현황

시설정보
명칭(상호) 전화번호

급식지원
1일 급식인원 (계           명)

         아침 (           명)     점심 (           명)     저녁 (           명)

종사자 영양사 (       명)   조리사 (       명)   조리원 (       명)   기타 (       명)

   위와 같이 아동급식 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1통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대표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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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식 모음

<서식 7-2호>

아동급식사업 신청서(단체급식 외)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법인 대표자)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휴대폰)

영업 시설 정보

명칭(상호)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영업신고증 상의 영업의 종류)

[  ]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다. 일반음식점영업

[  ]라. 위탁급식영업

[  ]마. 제과점영업

[  ]바. 휴게음식점영업

[  ]사. 가.~ 바.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위와 같이 아동급식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영업신고증 1통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대표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